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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요 약< >

서론. Ⅰ

❑ 본 연구는 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의 환경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

반면에 국가 조세정책의 내용과 형식은 기존의 조세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 

비가 절실한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세정책 방향을 논의4

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국회입법 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차 산업혁명은 경제 및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 뿐 아니라 조세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4

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세정책 패러다임 설정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들은 정규적이고 정량적인 부담이나 비용에 대

한 추계가 가능하지만 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용과 편익 추정은 이런 식의 정량적인 4

방식으로는 쉽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차산업혁명이 불러오는 경제전반에 대한 영향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며 조세정4

책의 환경과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인 맥락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음

◦ 즉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 부가가치 창출과 이에 대한 과세, 4 , 

의 문제 등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구조속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문

제가 되고 있는 주제들임

❑ 차 산업혁명은 경제 전체적으로 많은 부문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4

음

◦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의 단축 그리고 ,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며 소득수준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

한 삶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 등이며

◦ 부정적인 측면은 낮은 기술수준을 가진 노동자의 대량실업 사회경제적 불평등 제고, , 

기술수준과 임금수준의 격차 확대 세입기반 축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 , , 

지출 확대 등임

◦ 산업 측면에서는 플랫폼기반 산업의 발전으로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의 대두가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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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임

❑ 본 연구는 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우리 조세가 당면한 현안과제를 문헌연구와 전문가 4

집단 심층면접 을 통해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FGI) , 

색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세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실시 우리나라 조(FGI) , 

세의 당면 이슈 및 현안 과제 발굴

◦ 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제시4

◦ 세목별 당면 과제 및 쟁점 제시 및 이에 대한 평가

－ 기술 진보 등에 따른 고용과 노동시장 변화 점검 소득세 이슈 검토⇒ 

－ 지식기반 산업구조 전환 디지털경제 도래 현황 점검 법인세 및 국제조세 이슈 , ⇒ 

검토

－ 공유경제 로봇 디지털재화 용역 출현 신규 세원 발굴 과세상 이슈 검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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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의 변화. 4Ⅱ

차 산업혁명의 등장1. 4

  
❑  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년 4 2016 에서 제의된 것World Economic Forum (WEF)

으로 기존의 혁명을 넘어 기술발전이 물리학과 생물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IT 

는 기술혁명을 총체적으로 일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차별화되는데 특히 4

기술의 융합과 새로운 산업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이 펼쳐진다는 데 큰 특징이 있음

❑ 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경제체제와 생산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4

수 있는지가 관건임

◦ 전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 경제에 있어서 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정체되는 

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있는 실정임

◦ 선진국 경제에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저성장 장기침

체가 주기적으로 관찰되고 있고 신흥국에서도 성장의 동력은 약화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과거와 같은 투입요소의 양적 성장에 의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 때 4

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경제내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존의 생

산 지출 분배 관계의 모든 측면이 도전받고 새롭게 정의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 차 산업혁명에서 논의되는 기술과 기술진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4

있음

◦ 일단 주요기술은 물리적 기술의 측면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무인운송수단 프린팅, , 3D , 

그리고 로봇공항 등이 있으며 디지털 기술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 , , 

있으며 생물학적 기술로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바이오기술 등임, 

◦ 차 산업혁명에서 논의되는 기술진보는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에 4

대한 보상수준 역시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반복적인 업무를 , 

대체하는 방향으로의 기술진보 등의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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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에 대한 최근 논의동향2. 

❑ 그 동안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에 대한 국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2015년 OECD BEPS Action 1으로 “디지털화의 조세과제(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논의 시작 

◦ 2018년 3월 OECD 중간보고서 발표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 독일과 프랑스는 모든 데이터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 대신 , 광고 수입에 한정하여  과

세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2018년 12월 4일, EU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합

의를 이루는 데에는 실패함

◦ 프랑스는 년 월 일에 독자적으로 거대기업을 대상으로 연 매출액2018 12 17 IT 

에 더하여 광고 수익과 플랫폼 매매 수익 및 개인정보 매매 수익 등에 대하

여 년부터 과세하겠다는 디지털세 도입 계획을 발표2019 (Digital Service Tax) 

하였음

◦ 노란조끼 시위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 시행시 약 억 유로의 ‘ ’ 100

세수 공백이 예상되어 디지털세 도입이 발표되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보도

함

❑ EU 집행위원회 합의 실패 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의 도입을 추진함

❑ 2019년 3월 6일, 프랑스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과세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했고, 7월 

4일 하원 의결, 7월 11일 상원 의결을 통해 확정됨

◦ 전세계 디지털 매출액 이 억 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프랑스 국내 디(revenue) 7 5

지털 매출액이 천 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국내 디2 5

지털 매출액에 대해 를 과세함3%

◦ 미국은 통상법 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불공정 301

행위로 판단될 경우 보복관세 등 징벌적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통상마

찰이 예상됨

❑ 2019년 6월 G20 회의와 7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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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출되었고 , 2020년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를 이루 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중

임

◦ 두 가지 접근방법(2 pillar approach)을 함께 진행 하여 참여 국가간 국제  합의를 

2020년까지 도출하는 것이 목표임

－ Pillar 1: 디지털경제에 맞는  국가간 과세권(이익) 배분의 규칙을 새롭게  도출하여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과세 권한을 강화하는 접근방법임

－ Pillar 2: 다국적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다양한 기법의 실행을 막 기 위해 글로벌 최저

한세 를 (a minimum level of effective taxation) 도입하는 접근방법임

❑ 통합접근법 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Pillar 1( )

◦ 디지털 기업 이외에도 적용대상 범위를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 facing 

으로 폭넓게 확대하여 제안함business)

◦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수행중인 다국적 기업들에 대하여 적용함

－ 자동차 가전 휴대전화 등 제조업 기업들도 포함함, , 

－ 광업 차 산업 금융업 등 일부 부문은 제외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1 , 

◦ 대규모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전세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치 , 

이상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함

◦ 물리적 실재가 실제로는 없더라도 시장이 소재한 국가에서의 매출 등을 근

거로 하여 과세권을 해당 국가에 부여하는 새로운 연계성 기준(new nexus 

이 제안되었음rule)

－ 모델 조세조약과 같은 기존의 국제조세 규범에 따른 고정된 사업장소 등OECD 

의 물리적 실재 와는 다른 신규 기준에 해당함(Physical presence)

－ 시장이 소재한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정해진 금액을 넘어설 때에는 다

국적기업의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에 과세권한을 부여함

❑ 글로벌 최저한세Pillar2( , 또는 Global Anti-Base Erosion Proposal Global Minimum 

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Tax)

◦ 소득의 산입 규칙

－ 해외 자회사의 소득이 최저한세보다 낮게 과세될 때에 최저한세율까지에 해당하

는 소득을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Income Inclusion rule)

◦ 세원잠식비용의 공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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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지급한 금액이 과세되지 않거나 저율로 과세된 때에

는 지급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그 비용의 공제를 부인함(Undertaxed Payments 

Rule)

◦ 과세권 전환의 규칙

－ 조세조약에 따라 해외의 원천소득 이자 배당 등 에 대하여 당해 소득을 받는 사( , )

람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면세 하고 그 소득의 원천지 국가에서도 비과(exemption)

세되거나 저율과세될 경우 이중으로 비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함

－ 해당 과세 권한을 소득을 받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국가로 전환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원천지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를 적용함(credit)

(Switch-over rule)

◦ 조세조약 등의 혜택을 배제함

－ 거주지 국가에서 최저한세보다 낮게 과세한 소득은 원천지 국가에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함(subject to tax rule) 

❑ 한국 정부는 OECD 등을 통한 국제 논의의 결과를 세법과 조세조약에 반영하며 대응

하고 있음

◦ 2016년에는 다국적 기업의 전세계  사업 현황과 납세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별보고서 제도를 도입 하도록 세법을 개정함(Action13)

－ 64개 해외 각국의  과세당국과 국가별보고서를 공유 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함

◦ 2018년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거래 부인 및 합리적 재구성을 통한 과세가 가능

하도록 이전가격 세제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함(Action8~10)

－ 호주와 영국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회이익세(DPT)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조세와는 별도로 유한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

하는 등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다국적 IT 기업들은 한국에서 주로 자회사를 유한회사로 설립함

－ 2017년 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개정하였고, 2018년 10

월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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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프랑스나 영국 등에서 실행중인 단기대책을 도입하지 않음

◦ 프랑스 영국 등의 단기대책은 디지털기업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 

세하는 방식임

◦ 이와 유사한 단기대책을 한국이 도입하면 의 비차별원칙에 준거하여 WTO

내외국법인에 대해 차별없이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내국법인에 대해, 

서는 기존의 법인세에 더하여 디지털세를 중복 과세하게 됨

－ 프랑스나 영국 등은 한국과 달리 디지털기업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중복 과세  

대상이 될 만한 국내기업이 없어서 중복과세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음

◦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발표 직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년 통상법1974 (Trade 

제 조에 준거하여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인Act) 301

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함

－ 단기 대책의 도입은 미국과의 국제통상 및 조세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 

◦ 경제재정이사회 는 년 월 차원의 단기대책 도입에 대해 EU (ECOFIN) 2019 3 EU

논의함

－ 앞서 언급한 대로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회원국들이 국내 , , , 

다국적 기업의 철수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될 우려 및 대 미국 통상마찰의 IT

가능성 등을 이유로 단기대책의 도입을 반대하여 무산된 것처럼 단기대책은 세

계적으로 지지가 충분하지 않은 제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음을 보도참고자료

에서 제시함

◦ 프랑스와 영국 방식의 디지털세는 매출액을 바탕으로 한 과세인데 이는 소

득 기반의 법인세 과세원칙에 어긋남

－ 기업의 입장에서 디지털세는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용이하고 부가가치세와 중복, 

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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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의 변화 선행연구 정리3. 4 -

가 전병목 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조세재정부문의  변화는 다소 복합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4

◦ 인공지능을 비롯한 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은 비숙련 중간숙련 노동자 4 /

그룹을 대체하는 기술진보를 가져와 고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그 결과 조세수입 소득세 의 감소가 있을 것이며 실업증가 소득 감소로 인( )

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됨

◦ 그렇지만 신규 창출되는 고숙련 고임금 노동 부문으로 인해 증가하는 소득-

세 및 기업 법인세수의 증가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차산업혁명에 의해 탈락하는 저숙련 중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4 /

보호지출 및 재교육 훈련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의 증가가 따를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음

❑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조세부문의  변화를 개인소득세 법인세 세무행정 등으로 나누어 4 , , 

살펴 볼 수 있음

◦ 먼저 개인소득세 부문은 일자리의 규모 및 구조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 

있음

－ 전체 노동소득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누진세율체계하에서 실효세율이 높은 고

숙련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세수규모 변화는 전체 일자리 감소(즉 고 실

업률체제)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법인소득세에 대한 영향은 기업활동 방식의 변화 기업의 탄생 소멸 국제적 , / , 

영향력 변화 등에 따라 결정 

－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산업간·국가간 장벽이 더

욱 낮아지고 (디지털)플랫폼 등을 통한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① 전반적 경쟁

강도의 상승, ②독과점 심화, ③다국적기업 과세의 어려움 증가 등이 부각될 

것임 

◦ 세무행정 역시 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늘어나 큰 변화4 IT, 

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세무행정은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성 강화로 납세자 정보관리의 효율

성이 증가하여 세무행정 환경은 우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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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빛마로 유현영 김민경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조세쟁점 연구

❑ 디지털경제의 조세쟁점은 해외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임

◦ 사업장이 실제 소득의 원천국가에 설치되지 않으면 실제 소득의 원천국가가 과세권을 

갖지 못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국내기업은 과세하지만 다국적기업은 ,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따라 기업은 사업장을 과거처럼 소비자와 소득원천에 근접한 곳

이 아닌 세제혜택이 크고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용이해졌고 이, 

에 따라 저세율국으로 본사를 이전에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함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의 세부담 수준은 차이가 없지

만 소비자의 세부담 수준은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중 어느 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소비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매입한 디지털재화나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지만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매입한 같은 재화에 대해서는 일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 

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우리나라는 년 전자적 용역에 대해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2014

신설함 부가가치세법 제 조의( 53 2)『 』 

◦ 전자적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국내에 사업장이 소재하지 않은 다국적기업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음

◦ 국내기업이 디지털상거래의 결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못함

◦ 법인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법 개정만으로 과세방안을 찾는 데

에 어려움이 있음

◦ 의 권고안과 같이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대 우회이익세 원천징OECD BEPS Action7 , , 

수 및 균등부과금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체 없이도 경제적 실질이나 이용자가 , 

소재한 곳에서 과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외국기업에 지급한 대가가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면 국내 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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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대가의 일정부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함

다 안종석 디지털 경제와 법인세 정책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 디지털 경제에서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 디지털 경제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 판매가 용이하여 법인세 과

세에 어려움을 야기함

◦ 이러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법인세제가 원천지 과세원칙을 따르

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 개념을 개편하거나 이전가격 과세제도

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 프로젝트 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BEPS ) OECD 

－ 계열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역할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여 위의 사례

에서 한국과 중국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프BEPS 

로젝트의 목적임

－ 그런데 계열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영한 역할을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 해당 회사들이 정보를 모든 국가에 공유해야 하는데 이를 분석하는 것도 만만

치 않음

❑ 대안적 논의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서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의 매출액에 정률의 세율을 적OECD

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매출액에 과세한다는 점에

서 경제적 이익에 과세가 이루어져한다는 조세이론에 배치됨

◦ 한편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

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음

－ 원천지 과세원칙 대신 투자자의 거주지 과세원칙을 채택하자는 주장이 그중 하

나임

－ 법인세를 폐지하고 현금주의에 기반하여 소비지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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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희선 김범준 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

❑ 현행 세법은 차 산업혁명 분야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로 정하고 있음4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다양한 지원책은 우리 세법에도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음․

◦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음 조특법 시행령 별표 ( 7)

－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지능 정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 , ), ( , , 

우드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융합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 , , IT ), , 

츠 등

❑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서 크게 창업 투자 및 고용 분야에서 세제혜택이 제공, 

◦ 창업 후 년간 의 법인세 감면 조특법 조4 50% ( 6 )

◦ 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창업 후 년간 년간 감면비율 적‘18 3 75%, 2 50% 

용

◦ 기술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과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 기술개발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의 : / ( / 30%

높은 공제율 적용 조특법 제 조, 10 )

◦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의 세액공5, 6, 10% 

제 조특법 제 조의 ( 25 5)

◦ 외국 투자금 유치를 위해 년간 년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5 100% + 2 50% , , , 

조특법 제 조의 ( 121 2)

◦ 미래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이 있는 경우 고, 

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

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률로 가 아닌 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음5% 7.5%

❑ 좀 더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단계 도입기와 단계 중장기로 구분하여 대처1 2

할 필요 차 산업 발전 전략에 기초하여 설계 필요(4 )

◦ 도입기 미래 산업 분야를 활성화 한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미래 산업에 필요: . 

한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기초 환경을 마련하는 , 

데에 관심 교육서비스 제공 및 기업생태계 구축. 

◦ 중장기 특정 산업 및 계층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응 필요: 

산업간 계층간 불균형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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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관련 조세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현안 분석. 4Ⅲ

1. 전문가 심층면접 개요

❑ 차 산업혁명은 경제 및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 뿐 아니라 조세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4

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세정책 패러다임 설정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상황

❑ 본 연구는 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우리 조세의 당면 현안과제를 전문가 집단 심층면4

접 을 통해 발굴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FGI) , 

◦ 세제상 이슈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 역량 및 수준 진단

◦ 당면 과제 및 쟁점 분석 현행 법제 및 세무행정상 한계점 국제조세 문제 온 오프라: , , ·

인의 과세상 차별 존재 여부 디지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과세 문제 등, 

❑ 조세 관련 전문가와 관련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층면접 을 실시(FGI)

◦ 동질적 특성을 지닌 소수의 조사 대상자와 사회자간 좌담형식으로 의견을 청취

◦ 다수의 조사대상자가 집단으로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

❑ 심층면접 일정 면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동질적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성: 

◦ 차 면담 조세 관련 전문 연구원 년 월 일 오후 시1 : (2019 8 9 4-6 )

◦ 차 면담 조세 관련 공무원 년 월 일 오후 시 시2 : (2019 8 26 3 - 5 )

◦ 차 면담 법조계 변호사와 회계사 년 월 일 오후 시 시 분3 : (2019 8 28 3 -4 30 )

◦ 차 면담 업계 종사자 사 사 사 사 등 년 월 일 오전 시4 : IT (A , B , C , D ) (2019 9 10 ,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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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심층면접 핵심 키워드 분석2. 

❑ 총 차례에 걸친 전문가 심층면접 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함4

❑ 높은 빈도수로 언급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 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관련된 키워드인 디지털경제 공유경4 “ ”, “

제 가상화폐 플랫폼 국제화 해외 현지진출 이 높은 빈도로 응답됨”, “ ”, “ ”, “ ”, “ ( )”

◦ 조세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과세권 법인 법인세 고정사업장 디지털세 소“ ”, “ ( )”, “ ”, “ ”, “

득이전 과세당국 소득파악 조세회피 키워드 빈도가 높았음”, “ ”, “ ”, “ ” 

◦ 그 외 경쟁 부과 거래 게임 과 같은 기업환경 관련 키워드도 언급됨“ ”, “ ”, “ ”, “ ”

그림 전문가 심층면접 핵심 키워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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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심층면접 결과3. 

가 전반적 인식. 

❑ 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한 인식은 개별 전문가 집단 모두 대체적으로 공통된 관점4

을 보임

◦ 조세 연구자 집단은 조세측면에서 차혁명은 디지털경제가 중요하고 기존이 없던 방4 , 

식으로 생산이 진행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될 것으로 인식, 

◦ 반면 세무당국의 경우 경제적 실체가 가시화되고 현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유경

제 가상화폐 핀테크 등의 문제에 보다 주목하고 있음, , 

◦ 기업의 경우 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적 변화에는 주목하고 있으나 조세환경 측면에4 , 

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게 인지하지 않는 모습

나 주요 쟁점별 세목별 인식. ( ) 

❑ 새로운 경제형태의 출현 공유경제 가상화폐 거래( - , , P2P ) 

◦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문제는 기존의 렌탈 사업과 유사한 사업모델로 보아 과세가 가능

한 것으로 인식 세무당국 조세에 있어서 근본적 인식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 종사자들의 세금 관련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

이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함 법조계 세무당국( , )

◦ 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경제 산업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제조업 4

기반 산업과의 과세중립성 고려와 함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의 딜레마가 양립하는 것으로 보임

◦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의 유형 소득개념의 설정이 새로운 조세 이슈/

로 부각

❑ 디지털 기업의 적극적 조세회피 과세기반 확보 디지털세 등 신규과세 도입( - , )

◦ 디지털 기업은 소비지 국가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 활동이 가능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소비지 국가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무형자산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고 소비지 국가에서 로열티 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

하는 조세회피도 가능함

◦ 이에 대해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신설하고 영국과 호주는 우회이익세를 도입, 

◦ 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규칙을 도입하OECD



- xv -

여 소비지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글로벌 ,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 되고 있음

다 기타 . 

❑ 전통적 경제 디지털 경제 국내기업 해외기업간 과세 중립성 확보 문제/ , /

◦ 한국의 주요 디지털 기업은 이른바 를 직접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적인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계에서는 와 프랑스 디지털세 영국과 호주의 우회이익세 등 최근 조OECD BEPS , 

세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 우려

◦ 민간 기업 인터뷰 결과 기업 과세에 있어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과세하게 될 경우 이중

과세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경제 관련 기업들은 연구인력 규모가 크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비중이 크나 일

반 제조업에 비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운 문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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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세관련

연구자

조세담당

공무원

업계IT 

전문가

법조계

변호사 및 회계사

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적 환경 변화 인식1.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4

인식

 디지털 경제를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

 공유경제 핀테크 가상화폐 빅, , , 

데이터 등에 초점

 실무 입장에서 급격하게 발생

하는 변화는 아님

 온라인 플랫폼 공유경제, , , 

거래 등을 특징으로 들p2p 

고 있음

주요 쟁점2. 

플랫폼에 대한 과세 

문제

 국내 세제 정비는 어느 정도 되

어 있음

 전자상거래 중계의 경우 관련 

세제 조항 보완

 소득세 열거주의의 한계는 있음

 플랫폼을 이용한 낙수효과가 

큼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 

문제

 거래세와 소득세의 차원에서 

과세가 필요함

우회이익세 디지털세 , 

등 

신규 과세 도입

 디지털서비스세

 턴오버세

 우회이익세는 이전가격 정비를 

통해 유사한 효과 기대

 그 외 과세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가려고 하고 있음

 우회이익세는 우리나라 법인

세법상 특별 조문을 두어 처

리

국내 기업과의 IT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음

 와 경쟁상대로 GAFA

인식하고 있음

 광고에 있어 유튜브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 기업과 공정한 과세를 

바라고 있음

세목별 쟁점3. 

표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요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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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세관련

연구자

조세담당

공무원

업계IT 

전문가

법조계

변호사 및 회계사

법인세 

 고정사업장 정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과세기반이 취약해짐.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제거래 증가에 따라서 한계점

이 노정되고 있음

 무형자산에 대한 세율 문제

 과세권 강화가 국내기업에 유리

한지에 대해서는 판단 필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역차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BEPS

에 대해 큰 관심은 없음

 특별히 행정적으로 중복되는 ,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음

 우리나라와 유럽의 입장은 차

이가 있음 유럽에는 내세울 (

만한 기업이 별로 없음IT )

 유튜브세는 일종의 규제로 인

식

 관련 세제가 기존 제조R&D

업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IT 

혜택은 거의 없음

 기업 특성을 반영한 IT 

세제를 만들어주길 희망 예( : 

연결납세제도)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였음

 고정사업장 관련 해외 IT 

회사들의 실제 이슈가 진행 

중임

 데이터센터들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세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유사한 문제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부가세 
 전자적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보

완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대해 불만

 의 경우 부가세를 어떻게 B2C

부과해야 하는지

기타

인지세(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가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우려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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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세관련

연구자

조세담당

공무원

업계IT 

전문가

법조계

변호사 및 회계사

현행 대응역량에 대한 평가3. 

차 산업혁명으로 4

인한 현행 체계의 

어려움

 큰 어려움 없음

 세법상 정의가 내려지면 현행 

세법으로도 과세 가능

 산업 초기 성장기반을 왜곡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 보다는 , 

과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발맞

추어 접근

 현재까지는 기존 산업에 대한 

과세체계로 접근 가능

 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4

하는 법과 제도의 변화는 더

딘 편임

 예전 제조업 세대의 패러다임

이 지속되고 있음

 외국 법인에 대해 어떻게 과

세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안 되어 있음

 제도가 정비되고는 있지만, 

납세자의 새로운 유형의 소득

에 대한 납세 인식이 낮은 편

임

정부의 관여 정도

 정부의 관여는 최소한으로 

하길 원함

 미국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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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V. 4

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장기적 조세정책 방향1. 4

❑ 차 산업혁명은 경제 및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 뿐 아니라 조세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4

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세정책 패러다임 설정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상황

◦ 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경제의 성장은 전통적 제조업 경제에 기반한 조4

세환경 변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 배분문제 다국적 기업에 , 

의한 세원잠식의 문제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체게의 문제, , 

새로운 조세환경에 맞는 세무행정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조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체제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조세정책 방향을 전문가 면담

의 결과와 국제기구의 최근의 논의를 종합하여 몇 가지 정책개선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함

❑ 첫째 디지털 경제 고유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쟁점 가치의 창출과 과세권 배분 불일, - “

치 과세 중립성에 대한 요청 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

◦ 산업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국내 관계자들은 와 같은 해외 기업들과GAFA IT 

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과세를 강화했을 경우 국내 기업들도 동, IT 

시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과세 당국 및 조세연구자들의 경우 선제적 조치를 취해 시장 조성에 저해하는 것을 우

려하고 있고 동시에 현재 세제의 보완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처해나갈 수 , 

있다고 인식

◦ 법률 전문가들의 경우 다른 그룹들과는 다르게 실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좀 더 적극

적인 조치를 요망하고 있음

❑ 둘째 법인세 사각지대의 발생과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문제 공격적 조세회피, (BEPS) - “ ”

의 심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심층 인터뷰 참가자들 대부분 우리 세제 당국이 문제를 국제협력을 통해서 잘 BEPS 

대응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존의 고정사업장 문제의 한계는 공감하, 

고 있음

◦ 이전가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는 과세당국의 의견과 이러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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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조치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존재함IT 

－ 예를 들면 법률 전문가들은 미등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세 문제가 이슈가 되고 ,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셋째 디지털 산업의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정책 수립, - 

이 필요함 

◦ 업계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계로는 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에IT 4

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

◦ 특히 제조업기반의 지원 체계로는 관련 업계가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R&D 

을 토로하였음

❑ 넷째 디지털 거래의 투명성 확대 기반 빅데이터 활용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세무, , IT 

행정 방향 마련 필요 

◦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IT 

세무행정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음

◦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업에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BEPS 

부담을 주는 것도 비효율적인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임

◦ 정부 당국의 기관들이 서로 납세 정보를 공유하여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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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목별 장기적 추진과제2. 

  

소득세(1) 

❑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노동시장에서 부의 집중화가 예상4

◦ 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술진보는 노동시장의 자동화 바람을 일으켜 비숙련 중간숙4 /

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대신 신기술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숙련 근로자들의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 예상됨

◦ 비숙련 중간숙련 근로자들을 연간 총급여가 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로 정의한다면 / 4

년 기준 약 만명이며 이들에게 걷은 소득세수는 조 억 정도이므로 만2018 936 1 5,600

일 이들이 모두 실업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가정하면 차 산업혁명이 소득세수에 미4

칠 부 의 충격의 크기는 최대 이 정도의 세수 감소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년 기준 근로소득세 총 세수는 조 억원으로 비숙련 중간 숙련 근2018 34 7,300 /

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도에 불과하여 차 산업혁명이 소득세수에 미치4.45% 4

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음

◦ 한편 연봉 억원 이상인 근로자수는 만명 정도로 이들이 납부한 소득세는 조 ,  1 72 18

억원에 달하며 이들의 소득세수 기여 비중이 에 달하므로 차 산업혁명의 9,500 54.5% 4

영향으로 이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소득세수 증가가 예상됨 

❑ 온라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최근 유튜브 방송으로 고수입을 누리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과

세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들은 해외기업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직접 수입을 송금 

받게 되므로 이들의 수입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본인이 수입에 대한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소득 탈루를 하는 것이 상

대적으로 용이함

◦ 유튜브를 활용하여 광고수입을 얻고 있는 소위 유튜버들이 점점 증가하여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만큼 추세에서 이들이 버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정하고 적절한 수준의 기준경비율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완료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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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2) 

❑ 디지털 경제에서 고정사업장 문제로 디지털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두고 관련 당

사국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세의 경우 향후 세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점진적으

로 줄여나가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이 온라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지국에 물4

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예전의 고정사업장 원천지 과세원칙을 고수하는 것의 논리적 타당성이 약화

되고 있음

◦ 현재 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의 명분은 소비지국에서 축OECD

적된 데이터와 사용자 참여가 디지털 기업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

로 소비지국의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논리에 입

각함

◦ 사무국이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등 통합접근법 을 2019. 10. 9. OECD 「 」

제안한 것도 이와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짐

◦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자는 아이디어는 결과적으로 인

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설계이므로 전 세계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는 바람직할 수 있음

◦ 향후 디지털세 관련 국제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단할 수 없으나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이 상이하므로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

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상대적 비중을 고

려한 조세체계 개편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세법은 차 산업혁명 분야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로 정하고 있고 4 ․

이들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우리 세법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는 

장기적으로 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접근 방4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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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3) 

❑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득세와 법인세 회피 가능성이 증가하4

게 되면 세수 확보를 위해 세원을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는 소비세를 강화하는 것이 하

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을 고민해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역진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이 있으

므로 품목별로 세율을 차등화 하거나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따라 비례적으로 세

율을 차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경제에서 공유경제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탄생하고 있으므로 공유

경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혼란을 최소

화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우버와 같이 공유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 승객에, 

게 받은 운임을 기사와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면 이때 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운임 전체인지 기사에게 배분하고 난 나머지 잔액인지를 분명하

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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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 

❑ 본 연구는 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우리나라의 관련된 조세가 당면한 현안과제를 문헌4

연구 및 전문가 집단 심층면접 을 통해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세(FGI) , 

목별로 장기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세제전문 연구자 정책 담당 공무원 업계 경제계 종사자들 관련 법조계 , , IT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였음

◦ 차 산업혁명의 진행 방식 법인세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 와 관련된 이4 , , BEPS

슈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사, IT IT

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음

◦ 반면 차산업혁명에 따른 정책적 대응 정도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 4

입장이 대비되고 있는데 조세담당 공무원과 조세관련 연구자는 현 조세체계 하에

서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반면에 민간 부분의 경우 조세제도를 포함

하여 법령과 규제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음

❑ 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 등에서는 4 OECD EU 

디지털 경제의 과세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에서 진행해 온 디지털세 관련 장기 대책 논의는 국가 과세권 배분과 OECD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등을 통한 국제 논의의 결과를 세법과 조세조약에 반영OECD 

하며 대응하고 있음

❑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작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세목별로 정리하4

면 다음과 같음

◦ 소득세의 경우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노동시장에서 부의 집중화가 예상되므로 4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대폭 강화하여 소득세 수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증가한 세입을 실직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지출 및 직업훈련 재원으로 활

용해야 할 것임

◦ 법인세의 경우 디지털 경제에서 고정사업장 문제로 디지털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권을 두고 관련 당사국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세의 경우 향후 세원으로

서의 중요성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

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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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의 경우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득세와 법인4

세 회피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면 세수 확보를 위해 세원을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는 

소비세를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점진적으

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을 고민해 필요가 있으며 공유경제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유형, 

의 거래가 탄생하고 있으므로 공유경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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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 본 연구는 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의 환경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

반면에 국가 조세정책의 내용과 형식은 기존의 조세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 

비가 절실한 시점임

◦ 따라서  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세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4

통해 향후 국회입법 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음 

❑ 차 산업혁명은 경제 및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 뿐 아니라 조세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4

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세정책 패러다임 설정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들은 정규적이고 정량적인 부담이나 비용에 대

한 추계가 가능하지만 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용과 편익 추정은 이런 식의 정량적인 4

방식으로는 쉽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차산업혁명이 불러오는 경제전반에 대한 영향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며 조세정4

책의 환경과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인 맥락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음

◦ 즉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 부가가치 창출과 이에 대한 과세, 4 , 

의 문제 등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구조속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문

제가 되고 있는 주제들임

❑ 차 산업혁명은 경제 전체적으로 많은 부문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4

음

◦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의 단축 그리고 ,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며 소득수준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

한 삶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 등이며

◦ 부정적인 측면은 낮은 기술수준을 가진 노동자의 대량실업 사회경제적 불평등 제고, , 

기술수준과 임금수준의 격차 확대 세입기반 축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 , , 

지출 확대 등임

◦ 산업 측면에서는 플랫폼기반 산업의 발전으로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의 대두가 큰 ,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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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조세부문의 변화는 다소 복합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4

◦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의 진전은 과세대상 거래 방식의 다변화 거래되는 4 , 

상품의 다변화 거래주체의 다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조세부문의 변화를 초래, 

－ 거래 형태의 다변화 직접 또는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주문 방식 거래 또한 디지: , 

털 방식으로 전송 등의 형태로 거래 국경간 거래 과세시점 파악 곤란, → 

－ 거래 상품 다변화 전통적인 재화와 서비스 정보 데이터 거래 과세대상 여부 판: + / → 

단 곤란 관세의 경우 무체물은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음. 

그림 디지털 거래의 특징[ 1] 

자료            : IMF,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2018.2. p.10.

❑ 본 연구는 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우리 조세가 당면한 현안과제를 문헌연구와 전문가 4

집단 심층면접 을 통해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FGI) , 

색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세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실시 우리나라 조(FGI) , 

세의 당면 이슈 및 현안 과제 발굴

◦ 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제시4

◦ 세목별 당면 과제 및 쟁점 제시 및 이에 대한 평가

－ 기술 진보 등에 따른 고용과 노동시장 변화 점검 소득세 이슈 검토⇒ 

－ 지식기반 산업구조 전환 디지털경제 도래 현황 점검 법인세 및 국제조세 이슈 , ⇒ 

검토

－ 공유경제 로봇 디지털재화 용역 출현 신규 세원 발굴 과세상 이슈 검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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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의 변화. 4Ⅱ

차 산업혁명의 등장1. 4 1)

❑ 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년 4 2016 에서 제의된 것World Economic Forum (WEF)

으로 기존의 혁명을 넘어 기술발전이 물리학과 생물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IT 

는 기술혁명을 총체적으로 일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차별화되는데 특히 4

기술의 융합과 새로운 산업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이 펼쳐진다는 데 큰 특징이 있음

❑ 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경제체제와 생산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4

수 있는지가 관건임

◦ 전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 경제에 있어서 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정체되는 

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있는 실정임

◦ 선진국 경제에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저성장 장기침

체가 주기적으로 관찰되고 있고 신흥국에서도 성장의 동력은 약화되고 있는 추세임

－ 한국도 과거와 같은 대 성장세는 어렵다고 보이며 년 이후부터 성5~6% 2020 1~2% 

장률을 보일 것으로 많은 경제연구기관이 전망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과거와 같은 투입요소의 양적 성장에 의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 때 4

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경제내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존의 생

산 지출 분배 관계의 모든 측면이 도전받고 새롭게 정의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 차 산업혁명에서 논의되는 기술과 기술진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4

있음

◦ 일단 주요기술은 물리적 기술의 측면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무인운송수단 프린팅, , 3D , 

그리고 로봇공항 등이 있으며 디지털 기술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 , , 

있으며 생물학적 기술로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바이오기술 등임, 

◦ 차 산업혁명에서 논의되는 기술진보는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에 4

대한 보상수준 역시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반복적인 업무, 

를 대체하는 방향으로의 기술진보 등의 특징이 있음

1) 본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류덕현 을 참고할 수 있음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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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성 정도를 국가별로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평가한 결4

과를 통해 각국의 차 산업혁명에 대한 제도적 준비태세를 평가할 수 있음4

◦ 민간부문 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UBS(2016)) , , , , 

호 등 가지로 차 산업혁명의 적응정도를 국가별로 평가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스위스 5 4

위 미국 위 일본 위 독일 위 한국 위 그리고 중국은 위로 평가되었음1 , 5 , 12 , 13 , 25 , 28

◦ 가지 준비성 지표에 있어서 한국은 수준을 제외하면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매5 SOC 

우 낮은 준비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스위스와 미국은 모든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준비가 되어 있음

❑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민간, , 4

과 정부의 역할구분 거버넌스 특징 그리고 한계 등의 측면에서 에서 논의되, , , 

는 기술과 기술진보의 특징을 류덕현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2017)

◦ 미국의 경우

－ 민간과 정부역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형태임: 

－ 거버넌스 민간 컨소시움과 민관 파트너쉽의 원활한 협력관계: 

－ 특징 기술과 자금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주도하며 제조업 중심으로 차 산업혁명이 : 4

이루어지고 있음

－ 한계 일자리와 소득분배 등의 다양한 파급영향에 대한 종합적 대응은 약한 것으로 : 

평가됨

◦ 독일의 경우

－ 민간과 정부역할 민간 주도에서 민관 공동으로 협력하는 관계: 

－ 거버넌스 플랫폼 인더스트리 을 통해 정부 기업 학계가 협력하는 관계임: 4.0 , , 

－ 특징 제조업과 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음: ICT , 

－ 한계 제조업 중심에서 경제전반으로 기술발전의 시너지가 제고될 필요성이 제기됨: 

◦ 일본의 경우

－ 민간과 정부역할 민관 공동이 주도하며 공동실행하는 측면이 있음: 

－ 거버넌스 제 차 산업혁명 관민회의를 통해 정부 기업 학계 등이 협력하고 있음: 4 , , 

－ 특징 기술 인재육성 금융 고용 지역 경제 등에 대한 종합대응을 특징으로 하고 : , , , , 

있음

－ 한계 사회구조적 과제해결이 쉽지 않고 재정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지원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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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에 대한 최근 논의동향2. 

가 최근 국제 논의 동향과 프랑스 영국의 디지털세 도입. ·

❑ 그동안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에 대한 국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2)

◦ 2015년 OECD BEPS Action 1으로 “디지털화의 조세과제(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논의 시작 

◦ 2018년 3월 OECD 중간보고서 발표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 에서는 중심 논의와 별개로 독자적인 디지털세 부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EU OECD 

되었음

◦ 주로 디지털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세원잠식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온 프랑

스 영국 등이 논의를 주도함, 

◦ 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제안3)

－ 2020년부터 연 매출 7억5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유럽 내 매출액 5천만 유로 이

상인 IT 기업에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계획이었음

－ 부과 대상 기업 규모는 130~150개인데,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으로 미국과 EU 

사이의 마찰 발생

－ 이 방안은 EU 28개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동시에,  유럽의회의 동

의를 거쳐야 확정됨

· 프랑스 포르투갈, ,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찬성, 룩셈부르크(Amazon), 아일랜

드(Facebook, Google, Microsoft, Apple), 스웨덴(Spotify) 등 IT 기업의 본사를 

유치중인 국가들은 반대, 미국에 대한 수출규모가 큰 핀란드 독일,  등은 관세

보복에 대한 우려로 입장 표명을 유보함

표 잠정 과세안 주요 내용 < 1> 2018 OECD·EU 

2) 등 CRS Report R45532 .

3) 해외시장뉴스 이경미 프랑스 정부 년 월 일부터 디지털세 도입 KOTRA , “ , 2019 1 1 ”, 2019. 1. 18.  –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2420)

OECD Interim Report (2018. 3. 16) EU 집행위 과세안 (2018. 3. 21)

단기대책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일정세율 (EU안 : 3%)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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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 독일과 프랑스는 모든 데이터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 대신 , 광고 수입에 한정하여  과

세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2018년 12월 4일, EU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합

의를 이루는 데에는 실패함

◦ 프랑스는 년 월 일에 독자적으로 거대기업을 대상으로 연 매출액2018 12 17 IT 

에 더하여 광고 수익과 플랫폼 매매 수익 및 개인정보 매매 수익 등에 대하

여 년부터 과세하겠다는 디지털세 도입 계획을 발표2019 (Digital Service Tax) 

하였음

◦ 노란조끼 시위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 시행시 약 억 유로의 ‘ ’ 100

세수 공백이 예상되어 디지털세 도입이 발표되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보도

함

❑ EU 집행위원회 합의 실패 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의 도입을 추진함

표 년초 국가별 주요 내용 및 동향< 2> 2019 EU DST 

 * 매출액에 따라 세율 차등

출처     :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도입여부
회원국간 합의 추진하지 않음

(도입 미권고사항)

회원국간 합의 추진 중

(회원국 전원합의시 도입의무 발생)

장기대책
‘중요한 디지털 실재*’ 등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

* 사용자수, 디지털 매출액, 거래건수 등 고려

향후계획 ~’20년까지 합의 추진 지속 논의

구분 세율 매출기준 (thresholds) 시행일 비고

영국 2%
세계매출 억( ) £5全 ↑

국내매출 만( ) £2,500 ↑
월2020.4

이해관계자 - 

의견수렴 월( 2019.2 )∼

금년 중 법개정 추진- 

프랑스
최대 

5%*

세계매출 억( ) 7.5全 € ↑

국내매출 만( ) 2,500€ ↑
2019.1.1

월까지 구체적인2019.2

법안을 의회 제출

이탈리아 3%
세계매출 억( ) 7.5全 € ↑

국내매출 만( ) 550€ ↑
월2019.6

관련법 관보게재2019.1.1. 

까지 시행령 제정2019.4.30

스페인 3%
세계매출 억( ) 7.5全 € ↑

국내매출 만( ) 300€ ↑

관보게재

개월 후3

법안 국회제출 월DST (’18.10 )

수정법안 제출DST (‘19.1.25)

집행위EU 3%
세계매출 억( ) 7.5全 € ↑

내매출 만(EU ) 5,000€ ↑
년2020 월 발표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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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6일, 프랑스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과세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했고, 7월 

4일 하원 의결, 7월 11일 상원 의결을 통해 확정됨4)

◦ 전세계 디지털 매출액 이 억 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프랑스 국내 디(revenue) 7 5

지털 매출액이 천 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국내 디2 5

지털 매출액에 대해 를 과세함3%

◦ 맞춤형 온라인 광고 광고 목적의 이용자 정보 판매(targeted online advertising), 

온라인 중재 플랫폼(sales of user data for advertising purposes), (online 

등 대 주요 디지털 용역이 주 과세대상임intermediation platforms) 3

◦ 미국은 통상법 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불공정 301

행위로 판단될 경우 보복관세 등 징벌적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통상마

찰이 예상됨

◦ 의 는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시행될 경우 세부담의 대부Deloitte Julien Pellefigue

분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상당한 규모의 행정비용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 

함5)

나 중심의 디저털세 관련 논의 동향. OECD 6)

❑ OECD에서 진행해 온 디지털세 관련  장기 대책 논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접근방법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7)

◦ 와 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른 조세 관련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여개 OECD G20 130

국가가 참여하는 이행체계를 통해 년부터 논의해 오고 있음BEPS 2015

◦ 미국 영국, , G24 등은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 없이 사업 활동이 가능

하기 때문에 현행  고정사업장의 개념(과세연계점 과 ) 이익 배분의 기준을 고쳐 실 

제로 각 시장을 관할하는 국가 등에 과세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하였음

－ 영국은 특정한 디지털 사업분야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보였지

만, 미국과 G24는 적용 분야를 제한하지 않는 입장임

영국은 ·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 마켓 등 가치창출에 있어 사용자의 역

4) France’s Digital Tax Bill (2019. 3. 6.)
5) Deloitte, “The French Digital Service Tax: An Economic Impact Assessment,” 2019. 3. 22.
6) 등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Interim Report 2018 – 

7) 기획재정부 주요국 구글세 동향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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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중요한 디지털 사업영역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임

는 · G24 콜롬비아, 인도 등 국제조세 관련 24개 개발도상국 그룹임

◦ 독일·프랑스 등은 다국적 IT 기업이 무형자산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문제

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BEPS 기준을 한층 더  강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자비용,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이전하여 최저한세율 이하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최저한세율을 별도로 정해  추가로 과세하는 방식임

❑ 2019년 6월 G20 회의와 7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합의

가 도출되었고 , 2020년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를 이루 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중

임8)

◦ 두 가지 접근방법(2 pillar approach)을 함께 진행 하여 참여 국가간 국제  합의를 

2020년까지 도출하는 것이 목표임

－ Pillar 1: 디지털경제에 맞는  국가간 과세권(이익) 배분의 규칙을 새롭게  도출하여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과세 권한을 강화하는 접근방법임

－ Pillar 2: 다국적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다양한 기법의 실행을 막 기 위해 글로벌 최저

한세 를 (a minimum level of effective taxation) 도입하는 접근방법임

◦ 단순하면서도 집행이 가능한 새로운 국제조세체계와,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등 조세

의 확실성 제고를 위하여 강하면서도 실효성이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를 수립 하기

로 합의함

◦ 이러한 합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의 디지털세를 도입하기 위한 일

종의 장기 대책 논의의 결과이며, 매출액에 대해 과세하는 프랑스의 디지털세나 영

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등 단기대책과는 다름

－ 장기대책 합의시 단기대책의 시행은 중단될 예정임

◦ 2019년 6월 G20회의에서 디지털세 관련 장기 대책의  작업 계획(program of work)을 

결정했고, 현재 OECD에서 세부적인 실무작업을 진행중임

－ 한국 정부는 디지털세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등 디지털세

의 초안을 마련하는 의  OECD 주도그룹(focus group)에 참여중임

8)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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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은 시장이 소재한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등 을 통해 2019. 10. 9. OECD Pillar 1

제안되었던 가지 방안의 공통사항을 기초로 한 통합접근방식 을 제3 (Unified Approach)「 」

안하였음9) 

◦ 이 방안은 아래의 네 개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함

－ 시장 소재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함

－ 물리적인 실재에만 의존하지 않는 신규 연계 기준을 개발함

－ 기존의 독립기업원칙을 수정함

－ 단순하면서도 조세의 확실성을 지향함

❑ 신규 이익 배분 기준과 연계성 을 도입하는 통합접근법으로 다음과 같은 세 (Pillar 1) (nexus)

가지 접근방안이 있음10)

◦ 사용자 참여 접근방안

－ 사용자의 참여를 통하여 창출된 가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과

세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에 바탕함

－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온라인마켓 등 특정 분야의 디지털 사업에서 발생하는 , , 

초과이익 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통하여 창출된 가치를 산출하여 (non-routine profit)

배분을 함

◦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방안

－ 브랜드 가치와 같은 마케팅 무형자산은 실제 시장관할권 국가가 과세권을 가져

야 한다는 논리에 바탕함

－ 초과이익 중 마케팅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출하여 배분을 함(non-routine profit) 

◦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디지털 상호작용을 하는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과세권을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글로벌 총이익을 국가별로 배분함

❑ 통합접근법 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Pillar 1( )

◦ 디지털 기업 이외에도 적용대상 범위를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 facing 

으로 폭넓게 확대하여 제안함business)

9) OECD,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2019. 
10. 9.

1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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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기업과 소비자  거래 를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세부 적용 범위를 논의(B2C)

할 예정임

◦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수행중인 다국적 기업들에 대하여 적용함

－ 자동차 가전 휴대전화 등 제조업 기업들도 포함함, , 

－ 광업 차 산업 금융업 등 일부 부문은 제외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1 , 

◦ 대규모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전세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치 , 

이상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함

◦ 물리적 실재가 실제로는 없더라도 시장이 소재한 국가에서의 매출 등을 근

거로 하여 과세권을 해당 국가에 부여하는 새로운 연계성 기준(new nexus 

이 제안되었음rule)

－ 모델 조세조약과 같은 기존의 국제조세 규범에 따른 고정된 사업장소 등OECD 

의 물리적 실재 와는 다른 신규 기준에 해당함(Physical presence)

－ 시장이 소재한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정해진 금액을 넘어설 때에는 다

국적기업의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에 과세권한을 부여함

❑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익 중에서 시장이 소재한 국가에 배분할 

수 있는 이익의 종류를 세 가지 유형 으로 나눔(Amount A, B, C)

◦ 초과이익 배분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Amount A):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 을 배분함(above normal profit)

－ 해당 시장에서 창출된 가치의 크기를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시장이 소재

한 국가별로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배분함 신규 과세 권한( , New Taxing Right)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2019. 10. 30.

그림 초과이익 배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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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기능 보상 시장이 소재한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행한 기본적(Amount B): 

인 판매 또는 마케팅 영업활동 에 대해서는 정해진 고정 이(baseline activities)

익률 로 보상함(fixed return)

◦ 추가기능 보상 기본기능 보상 이외에 시장이 소재한 국가에서 실(Amount C): 

제 제품의 제조 등 특수한 기능이 수행된 경우에는 정상가격기준을 적용하

여 추가로 보상함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통합접근법을 설명하고 있

음11)

◦ 다국적 그룹 기업 가 스트리밍 사업을 영위하며 시장 평균 및 경쟁상대 기X

업의 초과이익을 넘어서는 높은 초과이익을 창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상황, 

에 해당한다고 가정함

－ 갑국 모회사의 거주지국 의 최종모회사 가 스트리밍 사업 영위를 위한 무형( : ) X P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의 초과이익 전체를 가져감, X

－ 을국 자회사의 거주지국 의 자회사인 가 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된 마( : ) P S X

케팅 및 판매를 하고 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함

－ 병국 시장이 소재한 국가 는 병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리적 실재 없이 스( : ) S

트리밍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함

◦ 통합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이익이 배분되고 과세권 또한 이

전이 이루어짐

표 통합접근법에 의한 이익과 과세권의 배분< 3> 

－ 그룹 정상초과이익 의 일정 부분 배분Amount A: (above normal profit)

－ 의 기본기능 에 대한 고정보상Amount B: S Co (baseline activities)

11)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19. 10. 30.

현행 기준 통합접근법

갑국 (P Co)
통상이익 무형자산보유에 따+ 

른 비통상이익

갑국으로부터 을국 및 병국으로 

초과이익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이전됨

을국 고객(S co + )
판매기능에 대한 통상 이익 이(

전가격세제)

Amount A + Amount B (+ 

Amount C)

병국 고객( ) 과세권 없음 Amou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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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추가기능에 대해 추가로 이익배분Amount C: S Co

❑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조세 회피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원잠식 방지규정Pillar 1

을 도입함(Pillar 2) 12)

◦ 는 와 관련하여 를 OECD Pillar Two Global Anti-Base Erosion Proposal(GloBE)

년 월 일 제안함2019 11 8 13)

◦ 해외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 이상으로 과세를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그림 글로벌 최저한세[ 3]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2019. 10. 30.

❑ 글로벌 최저한세 또는 Pillar2( , Global Anti-Base Erosion Proposal Global Minimum 

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Tax)

◦ 소득의 산입 규칙

－ 해외 자회사의 소득이 최저한세보다 낮게 과세될 때에 최저한세율까지에 해당하

는 소득을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Income Inclusion rule)

12)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19. 10. 30.

13) OECD, “Global Anti-Base Erosion Proposal(“GloBE”) Pillar Two,”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2019. –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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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글로벌 최저한세의 소득산입규칙[ 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2019. 10. 30.

◦ 세원잠식비용의 공제 부인

－ 해외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지급한 금액이 과세되지 않거나 저율로 과세된 때에

는 지급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그 비용의 공제를 부인함(Undertaxed Payments 

Rule)

◦ 과세권 전환의 규칙

－ 조세조약에 따라 해외의 원천소득 이자 배당 등 에 대하여 당해 소득을 받는 사( , )

람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면세 하고 그 소득의 원천지 국가에서도 비과(exemption)

세되거나 저율과세될 경우 이중으로 비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함

－ 해당 과세 권한을 소득을 받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국가로 전환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원천지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를 적용함(credit)

(Switch-over rule)

◦ 조세조약 등의 혜택을 배제함

－ 거주지 국가에서 최저한세보다 낮게 과세한 소득은 원천지 국가에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함(subject to tax rule) 

❑ 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디지털세가 실현될 경우 기업과 정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OECD

예상됨

◦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 행동의 변화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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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법인세수의 증감 등 국가간 과세권에도 영향을 미침

◦ 사무국은 디지털세의 경제 및 세수 효과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분석OECD 

중이며 년말까지 발표할 계획임2019  

❑ 디지털세 논의의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이 계획되어 있음 OECD 

◦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센터 파리 에서 공청회가 진행2019 11 21 22 OECD ( ) Pillar 1 

될 예정임

◦ 년 월 일 센터 파리 에서는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임2019 12 13 OECD ( ) Pillar 2 

◦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총회가 개최될 예정임2020 1 29 30 IF 

－ 는 프로젝트의 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IF(Inclusive Framework) OECD/G20 BEPS 15

하여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이며 전세계 약 여개 국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음, 130

◦ 국가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 하지만 보도참고 자료 등에 따르면 와 를 중심으로 디지털세와 관련한 G20 OECD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와 같은 정치적 지지를 배경으로 실, 

무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존 계획과 같이 년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일2020

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음

다 한국정부의 대응 현황. 

❑ 한국 정부는 OECD 등을 통한 국제 논의의 결과를 세법과 조세조약에 반영하며 대응

하고 있음14)

◦ 2016년에는 다국적 기업의 전세계  사업 현황과 납세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별보고서 제도를 도입 하도록 세법을 개정함(Action13)

－ 64개 해외 각국의  과세당국과 국가별보고서를 공유 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함

◦ 2018년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거래 부인 및 합리적 재구성을 통한 과세가 가능

하도록 이전가격 세제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함(Action8~10)

－ 호주와 영국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회이익세(DPT)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14) 기획재정부, 주요국 구글세 동향 설명자료



- 15 -

우회이익세 는 · (DPT, Diverted Profit Tax) 다국적기업의 부당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부인 및  재구성을 통해 일반적인 법인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

는 제도임

◦ 조세와는 별도로 유한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

하는 등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다국적 IT 기업들은 한국에서 주로 자회사를 유한회사로 설립함

－ 2017년 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개정하였고, 2018년 10

월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함

표 관련 년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 4> BEPS 2018

출처: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 정부 보도참고자료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한국 정부의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히

고 있음15)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산업계 전문가 등, 

을 포함한 민관 를 구성하여 수시로 운영함TF

－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논의에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OECD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함

－ 사무국의 제안인 단일접근법 이 한국 경제 및 관련된 산업에 미치게 OECD 「 」

될 영향 세수 등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15)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19. 10. 30.

개정과제 주요 내용

이전가격세제 

강화(Action8~10)

▪조세회피 목적의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된 국제거래에 대해 

해당 거래를 부인하거나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보완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Action 7)

▪단순 구입 저장 보관 목적의 장소도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에 · ·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인정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

부과제척기간 연장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무신고 7년 → 10년, 과소신고 5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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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프랑스나 영국 등에서 실행중인 단기대책을 도입하지 않음16)

◦ 프랑스 영국 등의 단기대책은 디지털기업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 

세하는 방식임

◦ 이와 유사한 단기대책을 한국이 도입하면 의 비차별원칙에 준거하여 WTO

내외국법인에 대해 차별없이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내국법인에 대해, 

서는 기존의 법인세에 더하여 디지털세를 중복 과세하게 됨

－ 프랑스나 영국 등은 한국과 달리 디지털기업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중복 과세  

대상이 될 만한 국내기업이 없어서 중복과세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음

◦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발표 직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년 통상법1974 (Trade 

제 조에 준거하여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인Act) 301

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함

－ 단기 대책의 도입은 미국과의 국제통상 및 조세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 

◦ 경제재정이사회 는 년 월 차원의 단기대책 도입에 대해 EU (ECOFIN) 2019 3 EU

논의함

－ 앞서 언급한 대로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회원국들이 국내 , , , 

다국적 기업의 철수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될 우려 및 대 미국 통상마찰의 IT

가능성 등을 이유로 단기대책의 도입을 반대하여 무산된 것처럼 단기대책은 세

계적으로 지지가 충분하지 않은 제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음을 보도참고자료

에서 제시함

◦ 프랑스와 영국 방식의 디지털세는 매출액을 바탕으로 한 과세인데 이는 소

득 기반의 법인세 과세원칙에 어긋남

－ 기업의 입장에서 디지털세는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용이하고 부가가치세와 중복, 

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존재함 

16)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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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의 변화 선행연구 정리3. 4 -

가 전병목 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조세재정부문의  변화는 다소 복합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4

◦ 인공지능을 비롯한 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은 비숙련 중간숙련 노동자 4 /

그룹을 대체하는 기술진보를 가져와 고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그 결과 조세수입 소득세 의 감소가 있을 것이며 실업증가 소득 감소로 인( )

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됨

◦ 그렇지만 신규 창출되는 고숙련 고임금 노동 부문으로 인해 증가하는 소득-

세 및 기업 법인세수의 증가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차산업혁명에 의해 탈락하는 저숙련 중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4 /

보호지출 및 재교육 훈련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의 증가가 따를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음

❑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조세부문의  변화를 개인소득세 법인세 세무행정 등으로 나누어 4 , , 

살펴 볼 수 있음 

◦ 먼저 개인소득세 부문은 일자리의 규모 및 구조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 

있음

－ 일부 지식기반 산업의 확대에 따라 노동수요가 늘어나는 부문도 있지만 전반

적으로 근로자 규모가 축소되고 고숙련 노동수요 중심으로 고용구조가 변화될 

것임

－ 따라서 전체 노동소득 규모는 노동수요 감소분에 따른 급여 감소분과 고숙련 

노동수요 증가로 인한 급여 증가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전체 노동소득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누진세율체계하에서 실효세율이 높은 고

숙련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세수규모 변화는 전체 일자리 감소(즉 고 실

업률체제)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및 세수변화4

자료: 전병목 (2016).

원인 일자리 변화 세수 변화 기타 효과

차 산업혁명4

저숙련일자리 대폭 감소 소폭 감소

실업자 대폭 증가 고숙련일자리 소폭증가 대폭 증가

전체 일자리 감소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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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득세에 대한 영향은 기업활동 방식의 변화 기업의 탄생 소멸 국제적 , / , 

영향력 변화 등에 따라 결정 

－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산업간·국가간 장벽이 더

욱 낮아지고 (디지털)플랫폼 등을 통한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① 전반적 경쟁

강도의 상승, ②독과점 심화, ③다국적기업 과세의 어려움 증가 등이 부각될 

것임 

 전반적 경쟁강도 상승은 기업의 이익률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   ① 

국제적 독과점 심화는 우리나라의 높은 수출비중에 기인한 높은 법인세 ② 

수 비중 현상에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

다국적기업의 경제내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수 확보의 어려움 ③ 

이 심화 

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업환경 및 세수변화4

자료: 전병목 (2016).

◦ 세무행정 역시 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등의 활용이 늘어나 큰 변화4 IT, 

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세무행정은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성 강화로 납세자 정보관리의 효율

성이 증가하여 세무행정 환경은 우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정환경 변화4

자료: 전병목 (2016). 

원인 사업환경 변화 세수 변화 기타 효과

차 산업혁명4

전자상거래( ,

디지털플랫폼 

증가)

기업간 경쟁 심화
이익률 감소

세수감소→ 개인의  

금융소득 

관련 세수 

감소

독과점 심화

높은 수출비중 하향가능성, 

기업수명 단축  세수 → 

감소 변동성 증가/
다국적기업 영향력 

증가

세원이동 세수 감소,→ 

관리부담 증가

원인 세정환경 변화 세정 변화
전체 

효과
차 산업혁명4

전자상거래( ,

디지털 거래)

거래 기록 증가 정보접근성 강화 납세순응증가→ 효율성

증가비사업자 거래 증가 관리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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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빛마로 유현영 김민경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조세쟁점 연구

❑ 디지털경제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사업모델은 인터넷광고 앱스토어 클라우드컴퓨팅, , , 

온라인 쇼핑몰 프린팅임, 3D 

◦ 인터넷광고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제공 업체가 이용자들에게 검· ·

색엔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확보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주로부터 수입을 얻음

－ 플랫폼 제공 업체와 이용자 사이의 데이터 교환거래가 기업 소득창출의 핵심

이지만 과세되지 않으며 플랫폼 제공 업체와 광고주 사이의 거래는 과세 가능, 

하지만 플랫폼 제공 업체가 고정 사업장을 광고주와 이용자의 소재국과다른 

국가에 설치하여 과세를 회피할 수 있음

◦ 앱스토어는 개발자가 만든 유료앱 부분유료앱 무료앱을 이용자에게 판매 또· ·

는 제공하는 사업이며 개발자가 퍼블리셔를 이용해 앱을 상업화하거나 카, 

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앱의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 공급자의 서버 등 사업장이 해외에 설치된 경우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

액 및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음

－ 앱의 해외개발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최근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 규

정을 마련하여 실시되고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은 기업이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 솔루·

션 데이터저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사용량에 비례하여 대

가를 지급하는 사업임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기업의 사업장이 이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위치

하지 않으면 과세가 어려움

－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면 원천국가에서 과세가 가능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원천국가에서의 과세가 어려움, 

◦ 온라인쇼핑은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플랫폼 , 

업체가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사업임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고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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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프린팅은 설계도에 따라 합성수지 금속성가3D CAD(Computer Aided Design) ·

루 목재 고무 바이오재료 등을 점층적으로 뿌려 차원 형태로 형상화하는 기· · · 3

술로 소비자 기업의 요청에 따라 프린팅 모델링 및 프린팅 서비스를 제, · 3D

공하는 사업이 성장하고 있음

－ 프린팅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업장이 해외에 소재한 경우 프린팅 거래에3D , 3D

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과세할 수 없음

❑ 디지털경제의 조세쟁점은 해외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임

◦ 사업장이 실제 소득의 원천국가에 설치되지 않으면 실제 소득의 원천국가가 

과세권을 갖지 못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국내기업은 과세하, 

지만 다국적기업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따라 기업은 사업장을 과거처럼 소비자와 소득원천에 

근접한 곳이 아닌 세제혜택이 크고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하기 용이해졌고 이에 따라 저세율국으로 본사를 이전에 조세를 회피하는 , 

경우가 발생함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의 세부담 수준은 차이가 없

지만 소비자의 세부담 수준은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중 어느 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소비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매입한 디지털재화나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세를 부담하지만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매입한 같은 재화에 대해서는 일부 ,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법령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달러 미만의 재화를 수입할 경150

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인터넷광고의 경우 국내기업 포털사이트 광고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다국

적기업 포털사이트 광고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년 전자적 용역에 대해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2014

는 규정을 신설함 부가가치세법 제 조의( 53 2)『 』

－ 전자적 용역은 게임 음성 동영상 소프트웨어 광고게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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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며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규정함

◦ 전자적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국내에 사업장이 소재하지 않은 다국적기업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음

◦ 국내기업이 디지털상거래의 결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

지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

지 못함

◦ 법인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법 개정만으로 과세방안

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다국적기업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위치한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됨

◦ 의 권고안과 같이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대 우회이익세OECD BEPS Action7 , , 

원천징수 및 균등부과금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체 없이도 경제적 실, 

질이나 이용자가 소재한 곳에서 과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우회이익세는 고정사업장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을 국외

로 이전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임

－ 는 국내소비자가 외국법인에 디지털상거래 대가를 지급할 때 소비자로부OECD

터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고 균등부과금은 국내 디지털상거래에 , 

대해 외국법인에 대금이 지급될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임

◦ 외국기업에 지급한 대가가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면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대가의 일정부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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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종석 디지털 경제와 법인세 정책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 디지털 경제에서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 디지털 경제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 판매가 용이하여 법인세 과

세에 어려움을 야기함

◦ 이러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법인세제가 원천지 과세원칙을 따르

고 있기 때문임

－ 원천지 과세원칙이란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법인세 과세권을 가지

고 있다는 것임 

－ 고정사업장의 판별 여부는 물리적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는데 디지

털 경제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생산 활동이 주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정

사업장 판별이 매우 어려움

◦ 예를 들어 한국의 게임회사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여 법인세가 없는 바누아투 공화, 

국에 게임판매회사를 두고 이 회사에 라이선스를 주고 있으며 바누아투에 있는 게임, 

판매회사가 주로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게임을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

음

거래유형 특징
다국적기업의 세금 국내기업의 세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터넷 

광고

거래실질 디지털 근간 소득의 · : , 

원천 광고의 소비장소가 국내, 

형식 서버가 해외소재· : 

X

고정사업장 없음( )
X O O

앱스토어

거래실질 디지털 근간 소득의 · : , 

원천 광고의 소비장소가 국내, 

형식 서버가 해외소재· : 

X

고정사업장 없음( )

O

간이사업자 (

등록)

O O

온라인 

쇼핑

거래실질 소득의 원천 광고의 · : , 

소비장소가 국내

형식 서버가 해외소재· : 

X

고정사업장 없음( )

△

달러 (150

이상부터 

통관시 과세)

O O

클라우드 

컴퓨팅
앱스토어와 유사

X

고정사업장 없음( )
X O O

주 인터넷 광고의 경우 외국법인이 매출자이고 광고주가 매입자인 상태로 외국법인으로부터 광고용역을 : 

매입한 광고주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만 대리납부 대상이므로 과세사업인 광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출처 김빛마로 유현영 김민경 표 : · · (2016), p.41, < -1>Ⅲ

표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의 국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담 비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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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게임 개발회사의 라이선스 수입에만 법인세 과세를 할 

수 있음

－ 중국은 중국 소비자들로 인해 이 회사의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지 

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할 수 없음

－ 게임개발회사는 라이선스 수수료를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여 전체 회사의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전통적 경제에서는 게임개발회사의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 자 거래에 3

준하여 라이선스 수입을 간주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하는 방식을 취하

였음

－ 그런데 디지털 경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주로 독점적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기준이 되는 제 자 거래를 찾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음3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 개념을 개편하거나 이전가격 과세제도

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 프로젝트 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BEPS ) OECD 

－ 계열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역할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여 위의 사례

에서 한국과 중국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프BEPS 

로젝트의 목적임

－ 그런데 계열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영한 역할을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 해당 회사들이 정보를 모든 국가에 공유해야 하는데 이를 분석하는 것도 만만

치 않음

❑ 대안적 논의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서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의 매출액에 정률의 세율을 적OECD

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매출액에 과세한다는 점에

서 경제적 이익에 과세가 이루어져한다는 조세이론에 배치됨

◦ 한편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

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음

－ 원천지 과세원칙 대신 투자자의 거주지 과세원칙을 채택하자는 주장이 그중 하

나임

－ 법인세를 폐지하고 현금주의에 기반하여 소비지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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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희선 김범준 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

❑ 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법은 자본과 노동의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함4

◦ 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을 통해 발전4

◦ 기존의 생산방식이 와해

❑ 현행 세법은 차 산업혁명 분야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로 정하고 있음4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다양한 지원책은 우리 세법에도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음․

❑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음 조특법 시행령 별표 ( 7)

◦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 )

◦ 지능 정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융합( , , , , , IT )

◦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 콘텐츠 등

❑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서 크게 창업 투자 및 고용 분야에서 세제혜택이 제공, 

◦ 창업 후 년간 의 법인세 감면 조특법 조4 50% ( 6 )

◦ 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창업 후 년간 년간 감면비율 적‘18 3 75%, 2 50% 

용

◦ 기술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과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 기술개발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의 : / ( / 30%

높은 공제율 적용 조특법 제 조, 10 )

◦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의 세액공5, 6, 10% 

제 조특법 제 조의 ( 25 5)

◦ 외국 투자금 유치를 위해 년간 년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5 100% + 2 50% , , , 

조특법 제 조의 ( 121 2)

◦ 미래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이 있는 경우 고, 

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

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률로 가 아닌 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음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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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지원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일반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제지원책을 강화하는 방식으

로 적용하고 있음

❑ 좀 더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단계 도입기와 단계 중장기로 구분하여 대처1 2

할 필요 차 산업 발전 전략에 기초하여 설계 필요(4 )

◦ 도입기 미래 산업 분야를 활성화 한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미래 산업에 필요: . 

한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기초 환경을 마련하는 , 

데에 관심 교육서비스 제공 및 기업생태계 구축. 

◦ 중장기 특정 산업 및 계층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응 필요: 

산업간 계층간 불균형 해소( , )

❑ 도입기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교육 분야

－ 창의적 혁신적 인재 양성, 

－ 전문인력 양성

◦ 기업생태계 구축

－ 창업분야

－ 투자분야

－ 공동연구개발 지원 개방형 혁신 에 대해서 공제율 일본 국세청( R&D 30% , )

－ 사내벤처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대여 취득 지원/ /

－ 지원M&A 

－ 산업간 융합지원

◦ 고용 분야

－ 채용지원

－ 성과보상지원

❑ 중장기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산업간 불균형 해소

◦ 계층간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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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관련 조세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현안 분석. 4Ⅲ

전문가 심층면접 개요1. 

❑ 차 산업혁명은 경제 및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 뿐 아니라 조세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4

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세정책 패러다임 설정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상황

❑ 본 연구는 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우리 조세의 당면 현안과제를 전문가 집단 심층면4

접 을 통해 발굴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FGI) , 

◦ 세제상 이슈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 역량 및 수준 진단

◦ 당면 과제 및 쟁점 분석 현행 법제 및 세무행정상 한계점 국제조세 문제 온 오프라: , , ·

인의 과세상 차별 존재 여부 디지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과세 문제 등, 

❑ 조세 관련 전문가와 관련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층면접 을 실시(FGI)

◦ 동질적 특성을 지닌 소수의 조사 대상자와 사회자간 좌담형식으로 의견을 청취

◦ 다수의 조사대상자가 집단으로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

❑ 심층면접 방법 면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사전에 질문지를 전달한 후 면접 실시: 

◦ 동질적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성하여 면담을 실시

－ 민간 기업의 경우 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종사 기업 및 해당 산업이 처한 4

환경 변화 및 기업에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문의 특히 조세행정 또는 세무, 

행정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 또는 산업이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질의

－ 법조계 전문가의 경우 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체의 과세 문제 4 IT 

및 쟁송관련에 대한 사례 등 기존 조세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문의

◦ 업계의 경우 기업 내부 정보 보호를 위해 개별 기업별로 면담을 진행IT 

❑ 면접 일시

◦ 차 면담 조세 관련 전문 연구원 년 월 일 오후 시1 : (2019 8 9 4-6 )

◦ 차 면담 조세 관련 공무원 년 월 일 오후 시 시2 : (2019 8 26 3 - 5 )

◦ 차 면담 법조계 변호사와 회계사 년 월 일 오후 시 시 분3 : (2019 8 28 3 -4 30 )

◦ 차 면담 업계 종사자 사 사 사 사 등 년 월 일 오전 시4 : IT (A , B , C , D ) (2019 9 10 ,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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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심층면접 핵심 키워드 분석2. 

❑ 총 차례에 걸친 전문가 심층면접 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함4

❑ 높은 빈도수로 언급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 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관련된 키워드인 디지털경제 공유경4 “ ”, “

제 가상화폐 플랫폼 국제화 해외 현지진출 이 높은 빈도로 응답됨”, “ ”, “ ”, “ ”, “ ( )”

◦ 조세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과세권 법인 법인세 고정사업장 디지털세 소“ ”, “ ( )”, “ ”, “ ”, “

득이전 과세당국 소득파악 조세회피 키워드 빈도가 높았음”, “ ”, “ ”, “ ” 

◦ 그 외 경쟁 부과 거래 게임 과 같은 기업환경 관련 키워드도 언급됨“ ”, “ ”, “ ”, “ ”

그림 전문가 심층면접 핵심 키워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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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심층면접 결과3. 17)

가 인식 공유 불일치 현황. /

❑ 조세관련연구자 조세담당공무원 업계 전문가 법조계 변호사 및 회계사 를 대상으로 심, , IT , ( )

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과 의견이 상이한 부분으로 구, 

분할 수 있음

❑ 인식 공유 차 산업혁명의 진행 방식 법인세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 와 관련된 이( ) 4 , , BEPS

슈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사한 의견을 피, IT IT

력하고 있었음

◦ 차산업학명이 디지털경제 공유경제 핀테크 가상화폐 빅데이터 거래 등의 특징4 , , , , , P2P 

을 가지고 있음

◦ 기존 고정사업장 정의에 따른 과세가 어렵게 되면서 과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IT IT , 

❑ 인식 불일치 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책적 대응 정도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입( ) 4

장이 대비되고 있음

◦ 조세담당 공무원과 조세관련 연구자는 현 조세체계 하에서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반면 민간 부분의 경우 조세제도를 포함하여 법령과 규제가 그에 따르지 못,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음

◦ 플랫폼 공유경제 거래에 있어 관련 조세정책의 제도 미정비로 인한 산업계의 불, , P2P 

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세제지원의 적격성 충족 및 지원서류 IT R&D 

등 세무행정 협력의무의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었음

◦ 이는 과거 제조업 기반으로 설계된 조세지원제도의 한계에도 일정부분 기인하는 것으

로 보임

17) 구체적인 집단별 질문지 및 인터뷰 결과 보고서는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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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쟁점별 면담 결과. 

전반적 인식1. 

❑ 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한 인식은 개별 전문가 집단 모두 대체적으로 공통된 관점4

을 보임

◦ 조세 연구자 집단은 조세측면에서 차혁명은 디지털경제가 중요하고 기존이 없던 방4 , 

식으로 생산이 진행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될 것으로 인식, 

◦ 반면 세무당국의 경우 경제적 실체가 가시화되고 현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유경

제 가상화폐 핀테크 등의 문제에 보다 주목하고 있음, , 

◦ 기업의 경우 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적 변화에는 주목하고 있으나 조세환경 측면에4 , 

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게 인지하지 않는 모습

나 주요 쟁점별 세목별 인식. ( ) 

❑ 새로운 경제형태의 출현 공유경제 가상화폐 거래( - , , P2P ) 

◦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문제는 기존의 렌탈 사업과 유사한 사업모델로 보아 과세가 가능

한 것으로 인식 세무당국 조세에 있어서 근본적 인식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 종사자들의 세금 관련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

이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함 법조계 세무당국( , )

◦ 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경제 산업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제조업 4

기반 산업과의 과세중립성 고려와 함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의 딜레마가 양립하는 것으로 보임

－ 세무당국은 조세 이슈가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담당부처를 통한 업계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응답

◦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의 유형 소득개념의 설정이 새로운 조세 이슈/

로 부각

－ 현재 만원까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해당 소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할 500 , /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소득개념 설정의 문제 존재

－ 특히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열거주의로 인해 공유경제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

형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새로운 쟁점

❑ 디지털 기업의 적극적 조세회피 과세기반 확보 디지털세 등 신규과세 도입( - , )

◦ 디지털 기업은 소비지 국가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 활동이 가능하여 매출이 



- 30 -

발생하는 소비지 국가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무형자산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고 소비지 국가에서 로열티 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

하는 조세회피도 가능함

◦ 이에 대해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신설하고 영국과 호주는 우회이익세를 도입,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 (

적용 를 통해 국내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규칙을 도입

하여 소비지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글로벌 ,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 되고 있음

다 기타 . 

❑ 전통적 경제 디지털 경제 국내기업 해외기업간 과세 중립성 확보 문제/ , /

◦ 한국의 주요 디지털 기업은 이른바 를 직접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적인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계에서는 와 프랑스 디지털세 영국과 호주의 우회이익세 등 최근 조OECD BEPS , 

세정책 변화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 우려

－ 프랑스 방식의 디지털세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차별을 둘 

수 없으므로 이미 법인세 등을 충실히 납부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

게 될 우려 

◦ 민간 기업 인터뷰 결과 기업 과세에 있어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과세하게 될 경우 이중

과세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 대만은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대만 진출 기업은 이중과세의 위험에 : 

노출 대만에서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조세를 신설할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 .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디지털 경제 관련 기업들은 연구인력 규모가 크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비중이 크나 일

반 제조업에 비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운 문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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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세관련

연구자

조세담당

공무원

업계IT 

전문가

법조계

변호사 및 회계사

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적 환경 변화 인식1.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4

인식

 디지털 경제를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

 공유경제 핀테크 가상화폐 빅, , , 

데이터 등에 초점

 실무 입장에서 급격하게 발생

하는 변화는 아님

 온라인 플랫폼 공유경제, , , 

거래 등을 특징으로 들p2p 

고 있음

주요 쟁점2. 

플랫폼에 대한 과세 

문제

 국내 세제 정비는 어느 정도 되

어 있음

 전자상거래 중계의 경우 관련 

세제 조항 보완

 소득세 열거주의의 한계는 있음

 플랫폼을 이용한 낙수효과가 

큼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 

문제

 거래세와 소득세의 차원에서 

과세가 필요함

우회이익세 디지털세 , 

등 

신규 과세 도입

 디지털서비스세

 턴오버세

 우회이익세는 이전가격 정비를 

통해 유사한 효과 기대

 그 외 과세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가려고 하고 있음

 우회이익세는 우리나라 법인

세법상 특별 조문을 두어 처

리

국내 기업과의 IT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음

 와 경쟁상대로 GAFA

인식하고 있음

 광고에 있어 유튜브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 기업과 공정한 과세를 

바라고 있음

세목별 쟁점3. 

표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요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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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세관련

연구자

조세담당

공무원

업계IT 

전문가

법조계

변호사 및 회계사

법인세 

 고정사업장 정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과세기반이 취약해짐.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제거래 증가에 따라서 한계점

이 노정되고 있음

 무형자산에 대한 세율 문제

 과세권 강화가 국내기업에 유리

한지에 대해서는 판단 필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역차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BEPS

에 대해 큰 관심은 없음

 특별히 행정적으로 중복되는 ,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음

 우리나라와 유럽의 입장은 차

이가 있음 유럽에는 내세울 (

만한 기업이 별로 없음IT )

 유튜브세는 일종의 규제로 인

식

 관련 세제가 기존 제조R&D

업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IT 

혜택은 거의 없음

 기업 특성을 반영한 IT 

세제를 만들어주길 희망 예( : 

연결납세제도)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였음

 고정사업장 관련 해외 IT 

회사들의 실제 이슈가 진행 

중임

 데이터센터들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세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유사한 문제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부가세 

 전자적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보완된 상태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대해 불만

 의 경우 부가세를 어떻게 B2C

부과해야 하는지

기타

인지세(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가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우려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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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세관련

연구자

조세담당

공무원

업계IT 

전문가

법조계

변호사 및 회계사

현행 대응역량에 대한 평가3. 

차 산업혁명으로 4

인한 현행 체계의 

어려움

 큰 어려움 없음

 세법상 정의가 내려지면 현행 

세법으로도 과세 가능

 산업 초기 성장기반을 왜곡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 보다는 , 

과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발맞

추어 접근

 현재까지는 기존 산업에 대한 

과세체계로 접근 가능

 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4

하는 법과 제도의 변화는 더

딘 편임

 예전 제조업 세대의 패러다임

이 지속되고 있음

 외국 법인에 대해 어떻게 과

세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안 되어 있음

 제도가 정비되고는 있지만, 

납세자의 새로운 유형의 소득

에 대한 납세 인식이 낮은 편

임

정부의 관여 정도

 정부의 관여는 최소한으로 

하길 원함

 미국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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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IV. 4

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장기적 조세정책 방향1. 4

❑ 차 산업혁명은 경제 및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 뿐 아니라 조세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4

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세정책 패러다임 설정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상황

◦ 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경제의 성장은 전통적 제조업 경제에 기반한 조4

세환경 변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 배분문제 다국적 기업에 , 

의한 세원잠식의 문제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체게의 문제, , 

새로운 조세환경에 맞는 세무행정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조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체제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조세정책 방향을 전문가 면담

의 결과와 국제기구의 최근의 논의를 종합하여 몇 가지 정책개선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함

❑ 첫째 디지털 경제 고유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쟁점 가치의 창출과 과세권 배분 불일, - “

치 과세 중립성에 대한 요청 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

◦ 산업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국내 관계자들은 와 같은 해외 기업들과GAFA IT 

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과세를 강화했을 경우 국내 기업들도 동, IT 

시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과세 당국 및 조세연구자들의 경우 선제적 조치를 취해 시장 조성에 저해하는 것을 우

려하고 있고 동시에 현재 세제의 보완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처해나갈 수 , 

있다고 인식

◦ 법률 전문가들의 경우 다른 그룹들과는 다르게 실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좀 더 적극

적인 조치를 요망하고 있음

❑ 디지털 경제는 무형자산에 기반하여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한 특징 보유 전통적, 

인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서 나아가 데이터 정보의 거래로 발전/

◦ 이러한 디지털 경제 고유의 특성은 전통적 제조업 경제에 기반한 현실의 세제에 중대

한 도전을 야기

◦ 디지털 기업의 사업활동이 시장이 소재한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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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지면서 현행 원천지 과세원칙 하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존재해야 함

◦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기업의 경우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한국 정부의 경우 디지털 기업 매출액에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

스세 도입과 같은 단기대체 도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매우 적

절한 조치임

－ 우리나라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여 해외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게 되면 

의 비차별원칙에 준거하여 내외국법인에 대해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하는데 WTO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온라인 포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기존의 법

인세에 더하여 디지털세를 중복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디지털 서비스세가 세수확충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뿐더러 국내 기업의 조세부

담을 가중시켜 투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디지털세과 같은 단기

적 대책은 우리나라에 불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국내 디지

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산업간 법인세 부과의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산

업의 특징을 부각시키면서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 세제개편을 추진

해야 할 것임

－ 디지털 기업의 경우 법인세 공제와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왜곡을 

최소화하고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

음

❑ 둘째 법인세 사각지대의 발생과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문제 공격적 조세회피, (BEPS) - “ ”

의 심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심층 인터뷰 참가자들 대부분 우리 세제 당국이 문제를 국제협력을 통해서 잘 BEPS 

대응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존의 고정사업장 문제의 한계는 공감하, 

고 있음

◦ 이전가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는 과세당국의 의견과 이러한 강

화조치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존재함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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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법률 전문가들은 미등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세 문제가 이슈가 되고 ,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

인세 과세기반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정사업장 개념을 수정하거나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정비

하는 등의 국제기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무형 자산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전하고 실제 소비가 , 

이루어진 국가에서 로열티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원을 잠식해 가는 

문제 가 발생(BEPS)

◦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에서 우회이익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세법상 특별 조문을 두고 이전 가격 세제 정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우

회이익세를 시행하고 있음

－ 세원 확보 차원 및 조세정의 실현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우회이익세에 대한 향후 전 세계 동향을 살펴보면서 보조를 맞추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무형자산의 평가 방법 등 관련 법체계를 유연하게 정비할 필

요가 있음

◦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우도 조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차원에서 기업의 매출성과가 동

일하다면 기업의 위치와 거래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부담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므

로 우리나라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런데 한편으로는 법인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또한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에서 합리적인 행동이고 해외자본 및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하, 

는 것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행태를 세원잠식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이들의 행

태가 발생하는 원인과 구조를 잘 이해하여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들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전략적 

관점에서 고민해볼 필요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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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디지털 산업의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정책 수립, - 

이 필요함 

◦ 업계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계로는 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에IT 4

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

◦ 특히 제조업기반의 지원 체계로는 관련 업계가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R&D 

을 토로하였음

❑ 현재 조세지원 체계는 일반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제지원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적용

하고 있음

◦ 디지털 산업은 기존의 제조업과 다른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므로 이에 

적합한 방식의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의 경우 디지털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게 지급된 인건비를 공제 및 감면대상 연구개발비로 인정해줄지 여부가 기업입장에서 

법인세 부담의 정도와 더불어 연구개발 인력 채용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세법에서 정한 절차 및 요구 사항을 전부 갖추고 사업을 진행하

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디지털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한 조세지원책은 기업에게 유리하게 전향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일정 규모의 연구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구개

발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제조업 대상의 세

제지원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소비자들의 유행이 급변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의 투자활동에 대한 감가상각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 특례 적용 가능성

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디지털 산업은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는데 시장에서 수익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더라도 시장화되지 못하고 사장되

는 경우도 많은 편임

－ 기업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책으로 가속상각을 허용해준다면 기술개발투자

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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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디지털 거래의 투명성 확대 기반 빅데이터 활용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세무, , IT 

행정 방향 마련 필요 

◦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IT 

세무행정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음

◦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업에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BEPS 

부담을 주는 것도 비효율적인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임

◦ 정부 당국의 기관들이 서로 납세 정보를 공유하여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

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함

◦ 이를 위해 각종 세금 납부 신고 양식과 절차를 가급적 통일시키고 기업이 하나의 세금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을 신고하면 다른 세목의 세금 법인세 신고가 거의 자동으로 ( , ) ( ) 

이루어지거나 기업이 추가로 해야 하는 신고관련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one-stop 

세무행정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는 세제 자체를 단순화하여 기업과 과세당국의 세무행정부담을 줄이는 방식

의 제도개혁도 생각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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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목별 장기적 추진과제2. 

  

가 소득세. 

❑ 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하이테크 기술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 4 , 

술직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단순 고용 불안정성을 더욱 커질 전망

◦ 향후 노동시장의 재편은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고용 증가가 기대되나 노동력 대체 기술

의 발달로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 전망임

◦ 인공지능 의 발전 로봇학의 발전 등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분야의 노동과 일자리는 (AI) ,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하지만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전4

체적으로 없어지는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노동시장에서 부의 집중화가 예상4

◦ 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술진보는 노동시장의 자동화 바람을 일으켜 비숙련 중간숙4 /

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대신 신기술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숙련 근로자들의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 예상됨

◦ 비숙련 중간숙련 근로자들을 연간 총급여가 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로 정의한다면 / 4

년 기준 약 만명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에게 걷은 소득세수는 조 억 2018 936 1 5,600

정도이므로 만일 이들이 모두 실업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가정하면 차 산업혁명이 4

소득세수에 미칠 부 의 충격의 크기는 최대 이 정도의 세수 감소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년 기준 근로소득세 총 세수는 조 억원으로 비숙련 중간 숙련 근2018 34 7,300 /

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도에 불과하여 차 산업혁명이 소득세수에 미치4.45% 4

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음

－ 만명 중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에 달하기 때문임936 41.8%

◦ 반면 연봉 억원 이상인 근로자수는 만명 정도로 이들이 납부한 소득세는 조 , 1 72 18

억원에 달함9,500

◦ 고숙련 근로자들의 소득세수 기여 비중이 에 달하므로 차 산업혁명의 영향으54.5% 4

로 이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소득세수 증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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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최근 유튜브 방송으로 고수입을 누리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대두되었음

◦ 이들은 해외기업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직접 수입을 송금 받게 되므로 이들

의 수입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본인이 수입에 대한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소득 탈루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해외로부터의 송금액이 큰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소득 탈루를 적발하기 

쉽지만 소액의 경우 모두 추적 조사하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

임

◦ 유튜브를 활용하여 광고수입을 얻고 있는 소위 유튜버들이 점점 증가하여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만큼 추세에서 이들이 버는 소득에 대한 과세

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유튜버 등 인 미디어 사업자 전용 과세코드1

를 신설하고 년부터 실제 과세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음2020

－ 인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과세코드를 부여했으며 올해 안으로 관련 지침 1 , 

개정 작업을 마쳐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이들의 소득을 따로 집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정하고 적절한 수준의 기준경

비율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완료해

야 할 것임

◦ 한편 전 세계 온라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인 미디어 사업, 1

자의 경우에는 산업적 관점에서 이들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세지원 방

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므로 이에 걸 맞는 세제지원 설계가 마련되

어야 할 것임 

나 법인세. 

❑ 디지털 경제에서 고정사업장 문제로 디지털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두고 관련 당

사국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세의 경우 향후 세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점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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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줄여나가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이 온라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지국에 물4

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예전의 고정사업장 원천지 과세원칙을 고수하는 것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음

◦ 현재 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에 대한 명분은 소비지국에OECD

서 축적된 데이터와 사용자 참여가 디지털 기업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

는 이유로 소비지국의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논

리에 입각함

－ 이는 디지털 기업의 사업 활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고

정사업장 개념을 수정하여 시장관할관에 과세권을 부여하자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임

◦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4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라는 것이 단순히 사용자들의 디지털 사용 데이

터로만 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제조업을 비롯하여 모든 산업에서 해외 수출품은 소비지국의 소비자들의 수요가 

수출기업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과거와 달리 기업이 온라인을 활용하여 전 세계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음

－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맞서 미국에서 프랑스산 와인에 대해 와인세 부과를 

언급한 것도 같은 이치임

◦ 년 월 일 사무국이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등 통합접근2019 10 9 OECD 「

법 을 제안한 것도 이와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짐」

◦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자는 아이디어는 결과적으로 인

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설계이므로 전 세계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는 바람직할 수 있음

◦ 그렇지만 디지털 기업의 이익을 소비지국의 기여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과세정보를 생성하고 각국이 이를 분석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효율

성의 상실을 불러올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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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권 확보 및 배분 과정에서 다국적 디지털 기업과 과세 당국의 법정 쟁송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법이 더욱 복잡해져 단순하고 집행 가능한 

국제조세체계 마련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법인세는 주주와 근로자 및 소비자가 세부담을 분담하는 세금이므로 소비지국에서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더라도 기업의 세부담이 자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오히

려 이러한 아이디어는 법인세 과세권 배분이 아닌 소비세 강화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즉 자국 국민들에게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을 자국, (

에 소비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가치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향후 디지털세 관련 국제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단할 수 없으나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이 상이하므로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

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상대적 비중을 고

려한 조세체계 개편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세법은 차 산업혁명 분야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로 정하고 있고 4 ․

이들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우리 세법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는 

장기적으로 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접근 방4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부가가치세. 

❑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득세와 법인세 회피 가능성이 증가하4

게 되면 세수 확보를 위해 세원을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는 소비세를 강화하는 것이 하나

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역진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이 있으

므로 품목별로 세율을 차등화 하거나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따라 비례적으로 세

율을 차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경제에서 공유경제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탄생하고 있으므로 공유

경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혼란을 최소

화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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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우버와 같이 공유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 승객에, 

게 받은 운임을 기사와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면 이때 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운임 전체인지 기사에게 배분하고 난 나머지 잔액인지를 분명하

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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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 

❑ 본 연구는 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우리나라의 관련된 조세가 당면한 현안과제를 문헌4

연구 및 전문가 집단 심층면접 을 통해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세(FGI) , 

목별로 장기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세제전문 연구자 정책 담당 공무원 업계 경제계 종사자들 관련 법조계 , , IT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였음

◦ 차 산업혁명의 진행 방식 법인세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 와 관련된 이4 , , BEPS

슈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사, IT IT

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음

◦ 반면 차산업혁명에 따른 정책적 대응 정도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 4

입장이 대비되고 있는데 조세담당 공무원과 조세관련 연구자는 현 조세체계 하에

서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반면에 민간 부분의 경우 조세제도를 포함

하여 법령과 규제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었음

❑ 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 등에서는 4 OECD EU 

디지털 경제의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에서 진행해 온 디지털세 관련 장기 대책 논의는 크게 보면 두 가지OECD

의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와 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른 조세 관련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OECD G20 130

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이행체계를 통해 년부터 논의해 오고 있음BEPS 2015

－ 미국 영국 등은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 없이 사업 활동이 가, , G24 

능하기 때문에 현행 고정사업장의 개념 과세연계점 과 이익 배분의 기준을 고쳐 ( )

실제로 각 시장을 관할하는 국가 등에 과세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하였음

－ 독일 프랑스 등은 다국적 기업이 무형자산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 IT 

문제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기준을 한층 BEPS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한국 정부는 등을 통한 국제 논의의 결과를 세법과 조세조약에 반영OECD 

하며 대응하고 있음

－ 년에는 다국적 기업의 전세계 사업 현황과 납세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2016

록 국가별보고서 제도를 도입 하도록 세법을 개정함(Action13)

－ 년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거래 부인 및 합리적 재구성을 통한 과세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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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이전가격 세제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함(Action8~10)

－ 조세와는 별도로 유한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음

❑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작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세목별로 정리하4

면 다음과 같음

◦ 소득세의 경우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노동시장에서 부의 집중화가 예상되므로 4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대폭 강화하여 소득세 수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증가한 세입을 실직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지출 및 직업훈련 재원으로 활

용해야 할 것임

◦ 법인세의 경우 디지털 경제에서 고정사업장 문제로 디지털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권을 두고 관련 당사국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세의 경우 향후 세원으로

서의 중요성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

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가가치세의 경우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득세와 법4

인세 회피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면 세수 확보를 위해 세원을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

는 소비세를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공. 유경제의 발달로 인해 새로

운 유형의 거래가 탄생하고 있으므로 공유경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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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전문가 심층면접 질문지 및 면접 결과

조세 관련 전문 연구자 심층면접1. 

가 전반적 총괄질문. 

1. 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4 ?

차 산업혁명 때문에 조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2. 4 ? 

앞에서 말씀해주신 어려움에 대비한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기재부 세제실4. ? 

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5. BEPS . 

나 세목별 브레인 스토밍. 

법인세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6. ?

소득세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7. ?

부가세나 관세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8. ?

다 중요 이슈별 질문.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구글 같은 서치엔지 아9. , , 

마존 같은 온라인 마켓 플랫폼 같은 경우와 관련된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과세권 의 배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 10. (taxing rights)

같습니까?

유의한 경제적 존재 의 개념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11.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해주시겠습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 유저가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이는 종전의 생산양식과 차이가 12. ,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이른바 이자 배당 등과 같은 수동적 소득 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13. , (passive income)

가져가야 하겠습니까?

과세를 하게 된다면 과표를 무엇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14. , ? 

를 들어 매출 자본 고용인 규모 등, , , .

이른바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5. ?



- 47 -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방식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16. ?

라 기타 질문. 

최근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와 같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과세 결정을 하는 것은 1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형태의 조세조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8. ?

국내 세법에서 개정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제일 시급한 과제는 어떤 것입니까19. ?

이중과세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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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세 관련 전문 연구자 심층면접 요약. 

❑ 조세전문가들은 조세와 관련된 차혁명은 다음과 같은 가지 측면에서 이해4 2

◦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디지털경제BEPS action I (digital economy)

◦ 컴퓨터 통신 등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생산방식의 탄생과 소멸 불확실성 증가, , 

보고서를 보면 추정하려고 한다 수치를 제시하려 하는데 어디까    “BEPS action 1 . 

지 믿을 수 있는지는 모호하다 보고서에서는 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 4 digital 

라고 한다 이 쪽이 더 명확한 것 같다 차 산업혁명과는 조금 다르다economy . . 4

(A)”

거래의 양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이고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    “ , 

뀐다 서비스나 상품의 성격에 관해서는 둘의 결합을 말하기도 한다. (B)”

❑ 차산혁명이 조세측면에서의 기존에 없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4

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세제실 공무원과도 어느 정도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

있었음)

◦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이 중요할 것인데 기존에 없던 상품이 생산되는 경우 , , ,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과세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을 것

◦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경우 자산으로 볼 것인지 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화, , , 

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내려지면 그에 따라 현재 세법체계에서 충

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또한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로봇세의 경우에도 로봇의 소유 문제만 잘 정리되

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

❑ 다만 문제가 된다면 법인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큰 문제는 없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   “ . , , , 

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눈에 보이는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배제하면 가지가 . 3

조세측면에서 차혁명은 디지털경제가 중요하고 기존이 없던 방식으로 생산이 진4 , 

행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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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부과된다 따라서 명확하다 연구원에. . . 

서도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 거래의 이 개인소득으profit

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양도차익으로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금과 같은 . 

결제수단으로 보면 과세하면 안되는데 자산으로 보면 과세해야 한다(A)”

❑ 법인세의 경우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넥서스가 없어 고정사업장이 정의되지 못해 기

존 체계로 과세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국적 기업의 경우 로열티 지급 등을 통해서 고정사업장 개념 하에서의 법인세 IT 

과세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음

◦ 기존에도 이전가격의 문제가 있었지만 정형화된 상품이 거래되는 것이 아닌 경, 

우에는 이전가격에 대한 검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모두 수입하는데 이는 특수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수입가격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구글 같은 경우 아일랜드에 본사에 기술을 팔고 다시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버진 , 

아일랜드에 본사가 존재하게 됨 기술자는 미국에 있고 서버를 운영하는데 어려. 

움은 없음

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은 모호한데 기술이 어렵다 은 과거부   “4 it . Transfer pricing

터 있었던 문제다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문은 기계와 제약이다 정형화된 . . 

상품이 아니다 가격 설정이 어렵다 일반적인 제품은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 . 

는다 차 산업의 요소가 이므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이전시킬 수 있지만 . 4 it

쉽게 보기 힘들다.(A)”

조세는 현상에 대해 한발 늦게 대응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 하려고 하니까 매우    “

어렵다 페이스북 리브라의 경우도 주요 통화를 가중평균한 통화인 리브라를 만들. 

어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의 권한을 뺏는 시도였다 과세 측면에서도 쓸 때마다 환. 

율이 바뀌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논의가 많았다 이런 아이디어 하나에 . 

급변하니까 대비를 하는 의미가 매우 어렵다 이런 변화를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 

우선 중요할 것 같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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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과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고 있음IT

◦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는 한국에 사업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과세되는 소득이 /

확실하지만 미국 기업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 조세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차, IT 

이가 제기되고 있음

❑ 를 통해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BEPS

◦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이루어 가고 있음

◦ 디지털 서비스 과세 에 대한 과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digital service tax)

❑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센터 조세재정연구원 내 를 통해 대비해 가고 있음BEPS ( )

❑ 제도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significant economic 

을 고려하고 공식에 의한 이전가격 적용presence) , 

이슈는 인데 영국에서 우회이익세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 digital service tax

우리는 이미 관심이 없다고 논의가 끝났다 우리는 구글보다 네이버가 시장에서 . 

우선된다 구글의 지분이 적다 만약 디지털세를 한다면 만 고려할 수 없. . , GAFA

다 또한 디지털세가 모순이 많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어떤 특정 기업을 뽑. , . 

아서 를 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독일과 유럽이 turn over tax . 

안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A)”

❑ 법인세는 국제적 조세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

◦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수준으로 차 산업혁명이 심화되면 법인세 인하 경12.5% , 4

쟁이 가속될 것으로 판단됨

◦ 구글의 경우 매출의 정도만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으로 20% 

고정사업장을 옮길 이유가 크지 않음

그렇다고 본다 지금 기재부 공무원이나 는 거기까지가 한계이다 어떻게 고   “ . BEPS . 

정 사업장을 잡는지 이전 가격을 확정하는지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법인세 하, . 

락까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논문에서 거론되는 얘기들이다. . 

결국은 조세 혜택을 주는 곳으로 갈 수 밖에 없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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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약은 고정 사업장의 경우이고 이전 가격은 내부 지침이다 내부 지침을 수   “ . 

정해서 반영해 나갈 것 같다 그 추세가 년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너. 95 OECD 

무 어려우니까 어떤 공식을 적용해서 나누자는 여론이 있었고 경제적 실질을 따, 

라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경제적 실질을 따라가는 쪽이 이겼다 현재에도 공. . 

식을 사용하려는 의견이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나 의 경우가 그렇다 너무 . R&D . 

과세를 못하니까 이전보다 매출이나 비용 지불을 보자는 쪽이 우세하다.(A)”

❑ 국제적 콘텐츠 소비의 경우 용역을 보아 관세 적용은 포기함 관세는 기본적으로 유- 

체물과 무체물 중 유체물에만 부과하고 있음

◦ 각료회의의 합의의 산물임WTO 

◦ 관세에서 가장 도전적인 이슈는 프린터로서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3D- , 

면을 보내 상품을 프린터로 프린팅함 에서 연구 중3D- (WCO )

◦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관세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과세를 한다 유체물과 무체물 중 관세는 유   “ . 

체물만 부과한다 무체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각료회의에서 합. WTO 

의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다 유럽은 반대 입장이다 우리나. . . 

라는 용역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유럽은 재화로 보면서도 관세가 없는 . 

것으로 한다 그러면 부가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부가세를 부과하려. . 

고 한다 관세에 관해 제일 특이한 것은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프린터가 발. 4 3D 

명되었다 이로 인해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보내는 것이다. .(C)“

❑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는 세금 처리가 되도록 어느 정도 제도 정비

가 되어 있음

최근에 업데이트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중   “ . . 

개 플랫폼이 징수하게 되어있다 개인이 아마존에 올려 판매하는 경우 아마존이 . 

세금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완전히 개인간 거래는 잡기 어렵다. (A)”

❑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과세에 대해서는 성공한 기업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 벤처투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더 필요한 것이지 과세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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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공무원 심층면접2. 

가 전반적 총괄질문. 

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해주세요1. 4 .

요즘 들어 타다 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포함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도 활2. “ ”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유경제가 초래할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도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이처럼 과거와 다른 새로운 조세환경에서 정부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현상이나 문3. 

제점 또는 어려움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 세목별 질문. 

보다 구체적으로 조세정책 관련 향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4. 

시는지 세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득세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 ?

부가세나 관세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 ?

법인세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 ?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설5. ? 

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6. 

고 있는지요?

다 중요 이슈별 질문. 

디지털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국제조세의 측면에서 법인세 사각지대의 발생과 다7. 

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프랑스가 . 

디지털세를 도입했는데요 이처럼 국가가 단독으로 과세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세 관련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문제를 얼마나 8. ? 

시급하게 여기고 있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설명을 부. 

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세조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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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과세권 의 배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 10. (taxing rights)

같습니까 이중과세의 문제도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 , 

어가야 할까요?

요새 유튜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유저가 콘텐11. . 

츠를 생산하는데 이는 종전의 생산양식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 . 

과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과세를 하게 된다면 과표를 무엇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12. , ? 

를 들어 매출 자본 고용인 규모 등, , , .

라 기타 질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13. ‘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 

다 이 문제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조세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회는 어떤 역할은 해야 한다고 14.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국회와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또는 갈등 상황에 ? ? 

봉착하게 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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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세정책 공무원 심층면접 결과 요약. 

1. 공유경제 및 핀테크

- 타다와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와 핀테크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부가‘ ’

가치세가 선행세목이라 당장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과세당국의 명확한 

입장과 세부방침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적절하게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음

- 공유경제가 새로운 분야이긴 하지만 사업모델은 기존의 렌탈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세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세금 관련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이 이

루어질 필요성은 느끼고 있음

- 한편으로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

으므로 담당부처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중임

2. 납세환경의 변화

- 차 산업혁명의 중요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들 수 있음4

-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세원 포착이 훨씬 용이해진 환경임

- 국세청이 더욱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으므로 기존 방식의 탈세 행위는 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국제 거래를 활용한 복잡한 양태의 온라인 거래가 더

욱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존의 과세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차 산업혁명에 대해 세제 당국은 공유경제 핀테크 가상화폐 등의 문제에 주목4 , , 

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조세환경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세제실은 차 산업4

혁명 관련 선제적으로 세제를 정비하는 것보다 새로운 과세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

- 세제가 너무 앞서나가면 산업의 초기 성장 기반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염려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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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화폐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결재를 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해야할지 고민해볼 

문제임

- 거래 당시 표준으로 할지 과세 종료시점으로 할지 정해야 함, 

-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과세의 기술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고민이 필요함

- 조세회피에 악용될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상화폐의 경우 조세 관점에서 선제

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렇지만 먼저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화폐로 볼 것인지 유가증권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제적 접근방식이 달라질 수 있, 

음

- 화폐로 인정한다면 가상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4. 소득세 이슈

- 공유경제 관련 전자상거래를 중계하는 경우 만원까지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있500

음

- 다만 공유경제로 부가적 소득을 얻을 경우 계속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는 것이 맞는

지 새로운 소득개념을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 공유경제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형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소득세 열

거주의의 한계로 인해 이를 전부 커버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유투버에 대한 과세는 현 제도상 크게 문제되지 않음

- 최근 언론에 유투브세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유투브 매출액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자는 논의로서 세금 이슈는 아님

5. 부가가치세 이슈

-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차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잘 해오고 있다고 판4

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년에 도2015

입해서 올해 월 일부터 시행하고 있음7 1

- 다만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사업체는 국세청이 완

전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으나 구글과 같은 외국기업의 경우 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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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음

- 외국기업은 결국 과세권의 문제로 환원되는데 이는 법인세와도 연결됨

-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경우 위탁매매구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음

- 다만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거래방식이 발견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하겠음

6. 법인세 이슈

- 법인세는 디지털 사업자로 인해 국제 과세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음

- 디지털 기업은 소비지 국가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 활동이 가능하여 매

출이 발생하는 소비지 국가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무형자산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고 소비지 국가에서 로열티 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조세회피도 가능함

-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단기적인 것으로 년까지 국제적 합의도출을 목표로 2020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의 과세방안이 논의 중에 있음OECD 

-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규칙을 도입하여 소비지 국가

의 과세권을 강화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 

입이 주요 합의 사항임

-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과세 주권을 놓고 국가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합

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은 상황임

-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미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통상마찰을 고려하여 

현재 디지털세 도입이 정책적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관망 상태이지만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내 주도 구릅에 참여하고 있는 중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OECD

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냉정하게 얘기하면 소비지 국가에 과세권을 강화하는 접근 방식이 과연 수출 시장

의 규모가 훨씬 큰 우리나라의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세제실 내에 조만간 이 문제와 관련되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팀이 TF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연말까지 가면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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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회이익세 이슈

- 영국과 호주에서 우회이익세를 도입하였음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 (

적용 를 통해 국내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우리나라는 년 세법개정 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거래를 부인하거나 합리적2018

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전가격 세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우회이익세와 유사한 입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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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종사자 심층면접3. IT

가 전반적 총괄질문. 

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업 전문가의 입장에1. 4 . 

서 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변화 중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4

요?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종사하시는 기업 또는 산업이 직면하게 된 또는 앞으로 직2. 4 , 

면하게 될 도전과제들은 어떠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조세 세무 관련 질문. /

그동안 조세정책 또는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종사하시는 기업 또는 산업 전문가로서 3. 

특히 주목하고 있는 현상이나 문제점 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차산업혁명이 종사하시는 기업 또는 산업에 조세정책 또는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4. 4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기? 

존에 주목하고 계시던 현상이나 문제점에는 차산업혁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4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조세정책 관련 향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5. 

시는지 세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득세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 ?

부가세나 관세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 ?

법인세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 ?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설6. ? 

명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또7. ? 

는 정부에 관련 전문가로서 제시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중요 이슈별 질문. 

디지털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국제조세의 측면에서 법인세 사각지대의 발생과 다8. 

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디지. 

털세 도입이라든지 영국과 호주의 우회이익세 도입 등 개별 국가의 대응도 이루어

지고 있고 를 통해 과세권배분 등에 대한 국제협의도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 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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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해 종사하시는 기업 또는 산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어떻게 대

응하고 계십니까?

현재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조세정책의 변화는 9. GAFA(Google, Amazon, Facebook, 

등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나Apple) . 

라 관련 기업 또는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종사하시는 기업 또는 산업계에서도 해외사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10. 

까 최근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른 조세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기업 또는 산업의 ?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요새 유튜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유저가 콘텐11. . 

츠를 생산하는데 이는 종전의 생산양식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 . 

과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최근에 종사하시는 기업 또는 산업과 관련된 세무 관련 이슈의 사례를 몇 가지 말12. 

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 조세지원 관련 질문. 

종사하시는 기업 또는 산업에서 현재 수혜중인 조세감면 등 조세지원 정책과 관련13. 

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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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계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요약. IT

❏ 산업계 전문가들은 차 산업혁명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4

변화의 일부를 대중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인식하며 법과 제도의 상응한 변화, 

는 더디다고 지적함

◦ 차 산업 혁명이란 단어가 거창하게 나오고 있는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4

기 다가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에 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 (4 ) 

인 것 같아요 공유 경제 같은 것도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뿐이죠 중략. . ( ) … … 

저희는 이 안에서 몇 개월 단위로 회사가 변하는 것을 봐왔어요 그래서 산업혁. 

명 같은 느낌은 없죠 예전의 웹 이나 클라우드 같은 것도 그 이전부터 시작. 2.0 (

한 사업형태와 크게 다른 것이 없었어요 전문가 ) .” ( I)

◦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차 산업혁명 같은 것이 와 닿지는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 4 . 

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만 개정 세법이 쫓아오는 느낌은 없어요 관련 . (

법령이나 제도는 예전의 제조업 기반이 그대로인 느낌이에요 전문가 ) .” ( J)

◦ 공시나 외국환 신고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더 크게 보여요 외국환 거래법에 “ . 

따라 신고해야 할 것이 있고 세무 신고해야 할 것이 있고 감사와 공시를 위해 , ,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정보가 여러 곳에 나가는 거에요 정부 . (

각 기관에 제출해야 할 이 많은 정보를 통합해서 할 방법이 없는지 기업 차원) (

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어려워요 정부 기관 중에서는 아직도 도장찍은 서류만 ) . ( ) 

받아주는 기관도 많아요 전문가 .” ( I)

❏ 한국의 주요 디지털 기업은 이른바 를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직접적인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음

◦ 과 등은 실제 경쟁기업입니다 디지털 환경 안에서 광고는 네“(Google Facebook ) . 

트워크 효과가 대부분이었어요 지금은 트래픽이나 유료 구독도 있지만 스크린 . n

환경에서 더 디바이스가 작아져서 실제적으로 동일한 시간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산업계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들을 직접적인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디지털 , 

산업의 낙수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과 해외 기업들과의 정서적 차별 문제 등

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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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도 줄어들고 락인 효과도 있습니다 중략 요즘 광고는 유튜브가 거. ( ) … … 

의 다 가져가지요 전문가 .” ( H)

◦ 우물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시기에서 해외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

있는 시기로 바뀐 것 같아요 전문가 .” ( I) 

❏ 산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 산업은 플랫폼을 통한 낙수효과가 크다고 지적함 

◦ 디지털 대기업들은 낙수효과가 크고 대부분은 다른 파트너들의 사업이에요 우“( ) . 

리 플랫폼을 이용할 뿐이지 그들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이지요 전문가 .” ( H)

❏ 전문가들은 일반 대중이 국내 기업들에 비해 해외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함

◦ 국내 선도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 기업 정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독과“( ) , 

점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중략 하지만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  ( ) … … 

봐요 뭔가 멋있고 한 것으로 보죠 전문가 . fancy .” ( H)

❏ 산업계에서는 정부에 대해 특별한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 등 자율성 보장을 더 

바라고 있음

◦ 저희는 정부가 디지털 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그냥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 ) . 

미국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이것만 하지마라는 방식인데 우리는 반. 

대에요 공무원들 머릿속에서만 놀라는 것 같아요 중략 정부에 대해 여. . ( ) ( ) … … 

러 차례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안들으시니 답이 없더라구요 국회에서 간담회도 . 

했는데 정부측에서는 입장을 이미 가지고 나오시더군요 전문가 ( ) .” ( H)

산업계에서는 와 프랑스 디지털세 영국과 호주의 우회이익세 등 최근 4. OECD BEPS , 

조세정책 변화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외

하면 큰 관심이 없었음 

❏ 논의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부담 등이 증가하더라고 국내 OECD BEPS 

기업의 세부담이나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며 오히려 국내 관련 규제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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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보고서 작성 제출을 저희가 왜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요 상장“ (BEPS ) .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내고 감사를 받고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 

하면서 현지 법인 명세서라는 실무적 서식이 많이 들어가요 해외 법인의 모든 .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 BEPS 

하는 상황이에요 중략 기재부가 중심이 되서 다 정보 공유하면 되는데 . ( ) … … 

그렇지 않아서 서너번 이상 양식만 다르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보내야 해( ) 

요 전문가 .” ( I)

◦ 저희가 모회사다 보니까 전세계의 계열사와 관계사의 정보도 신고해야 되고 거“

래도 신고해야 해요 제조업처럼 유형화되지 않는 거래도 고려해야 하구요 그것. . 

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도 고려하면 문서화에 어려움이 있어요 세무 신고나 요청. 

시에 다 제공하는데 또 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문가 .” ( J) 

◦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을 텐“( ) 

데 한국 기업도 언젠가 해외 시장으로 나갈텐데 그 땐 그 문제를 저희도 마주하

게 될까봐 걱정이죠 구글이 하는 캐시 서버를 해외에 두는 방식은 비용 절감을 .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일 거에요 사용자들은 화면이 멈추는 것을 싫어. 

해요 그런 현상이 쌓이면 사용자들이 떠나죠 이 바닥은 진입장벽이 높기도 하지. . 

만 낮기도 한데 이용자가 떠나면 다 끝나요 그러면 속도를 위해 현지에 서버를 . 

두거나 캐시 서버를 두거나 서비스를 사용하죠 그때 가서 동남아 시장에CDN . 

서 그와 유사한 방식을 저희가 사용할 때 그쪽에서 저희에게 왜 세금을 안내냐고 

하면 대응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지금은 국내에서 받을 것만 있으니까 가. 

능하지만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강화가 장기적으로 이익일까는 의문( ) 

이에요 미국도 이 논의에서 크게 의견을 내지 않고 있죠 결국 경제 논리로 갈 . . 

거에요 최근 고정 사업장 개념도 바뀌고 있구요 그걸 엄밀하게 트래킹할 수 있. . 

을 지도 의문이에요 전문가 .” ( I)

◦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세 등 세금을 충분히 안 내고 있지만 저희도 해외“( ) 

에서 과세 안 하면 형평성에 맞다고 봐요 전문가 .” ( K)

◦ 보고서는 작년과 거의 바뀐 것이 없는데 동일한 내용을 또 작성해야 되“(BEPS ) 

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래 변동사항을 보고하라는 식이면 좋을 . 

것 같아요 전문가 .”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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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유럽이나 일본 등과 달리 국내 기업이 선도 해외기업과 경쟁중인 국가라

는 점도 지적됨

◦ 유럽 쪽을 생각하면 한국 러시아 중국 빼고는 이런 기업과 상대할 기“ , , (GAFA) 

업은 유럽에 없어요 그러다보니 프랑스나 영국은 디지털세 등의 정책을 펴기 . ( ) 

수월하지요 자국 법인이 문제가 될 상황이 잘 안 생기거든요 중략 러시. . ( ) … … 

아나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나라에서 막아주고 있고 저희는 ( ) 

한글이라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 .” ( I) 

❏ 프랑스 방식의 디지털세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차별을 

둘 수 없으므로 이미 법인세 등을 충실히 납부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우려를 일부 표출함

◦ 디지털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디지털세와 유튜브세가 사실 시발점이 너무 중요“

해요 기본적으로 유럽이 디지털 산업의 열위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이 . 

커요 디지털세는 매출의 일부를 가지고 절대치를 세금으로 내라는 방식인데 그 . ,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잘 하는 인터넷 . 

기업이 있습니다 중략 실제로 유럽에서 보면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뭉. ( ) … …  

뚱그려서 상위 기업 기준으로 잘라요 그렇게 되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아마 광. 

고 때문에 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도 들어갈 거. 

에요 전문가 .” ( H)

◦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을 차별할 수 없어요 중략 정부 포럼에 참석하“ . ( ) (… … 

여 디지털세의 경우 잘못하면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 

견을 전했어요 중략 해외 기업을 과세하기 위해 새로운 세법이 들어왔을 . ( ) … … 

때 그것에만 포커싱하면 극단적으로 저희는 이상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10% 

봐요 전문가 .” ( I)

◦ 업계에서는 인터넷 기업 협회를 통해 구글세와 관련해 의견은 내는 것으로 알“( ) 

고 있어요 거기도 사실 주된 논조는 국내 기업이 역차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 

것이 크죠 전문가 .” ( I)

❏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는 유튜브세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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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성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해도 글로벌 이 크기 때문에 버틸 “ portion

수 있어요 하지만 국내 기업은 매출의 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 100%

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유튜브세가 지지받는 이유는 레. 

거시 미디어 입장에서 뉴미디어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시장안에서. 

의 경쟁 다이나믹스 때문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힘이 강했던 방송 신문 종편. , , 

이 국회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뉴 미디어에 대한 산업 규제인거죠 크게 보. . 

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요 뉴미디어가 해외기업과 팽팽하게 싸울 수 있. 

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여지가 깎이는 것이죠 점점 논의가 왜곡되는 것이 저희. 

의 가장 큰 걱정이에요 전문가 .” ( H)

❏ 국내 기업들은 국내 법령의 규제에 따라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 등이 어렵기 때

문에 현재 논의가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진출에 대해 미칠 영향도 OECD BEPS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저희는 애초에 법인을 외국에 뒀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한국“ ( ) . 

에 있는 자산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럼 한국에 세금을 다 내야 IP 

해요 그걸 회피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지만 . .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구글의 경우 미국에서 허용해줘서 가능한 것이지 저. 

희는 불가능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실적으. 

론 어려워요 전문가 .” ( I)

◦ 해외 디지털 기업 방식의 해외 진출을 사실상 우리나라는 법으로 막아뒀어요“( ) . 

우리나라는 조세 피난처를 다 열거하고 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 세율을 무시하

고 다 이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뒀어요 전문가 15% ( ) .” ( K)

❏ 대만은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대만 진출 기업은 이중과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만에서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조세를 신설할 경우 , 

이러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대만에서는 조세 정책을 게임업이 원빌드로 들어온 게임은 다 법인세 과세를 해“

요 실제로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중략 한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 ( ) 2~3 . … … 

예 법령에 심어둔 것 같아요 중략 대만은 조세 조약이 없어서 그런 것 . ( ) … … 



- 65 -

같아요 전문가 .” ( K)

원빌드는 한 회사가 서버를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각국에 모바일 게임을 직접      - 

유통하고 수익을 버는 방법으로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 방식과 유사함, 

원빌드가 아닌 경우에는 해외 업체를 선정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로열티를      - 

받으며 해외 업체는 로열티를 비용처리하고 한국에서는 로열티 수익에 대해 , 

세금을 부담함

조세지원 정책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산업계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5. 

있었으며 일부 제도 개선에 대한 희망을 표출함, 

❏ 디지털 경제 관련 기업들은 연구인력 규모가 크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비중이 

크나 일반 제조업에 비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연구개발세액 공제를 디자인에 대해 받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존 세법이 제조“

업 중심 체제 에 년 이상 갇혀있다 보니 저희 같은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제( ) 30

혜택은 거의 없어요 전문가 .” ( I) 

◦ 연구개발 부분에서 연구소 연구전담 조직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는 과제명을 전“ , , 

부 제출하라고 해요 저희는 사업에 계신 분들이 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하거든. 

요 그런 부분을 세무 당국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으셔요 디자인 관련해서도 디. ( ) . 

자인이 그 이전과 달리 완전 독창적인 것을 증명하려면 특허밖에 없는데 모든 (

디자인을 특허를 내진 않잖아요 저희는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 당국) . (

은 그분들은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전문가 ) .” ( J)

◦ 제조업 중심이던 예전에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원재료를 가공하고 색을 칠하“( ) ( ) 

고 조립하는 순서대로 갔어요 하지만 저희는 기획할 때 개발자와 디자이너도 기. 

획회의에 참여해요 그래서 공정이 잘 구분되지 않아요 그리고 개발하는 사람이 . . 

서비스 운영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호해요. 

저희 회사는 개발자가 이상이고 디자이너가 에요 이 중 구분이 안 되40% 20% . 

는 분도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공제를 받기 무서워요 저희가 하( ) R&D . 

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고 사후 관리도 현실적이지 않죠 전문가 ( ) .” ( I)

◦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업종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많지 않“

아요 세액 공제 정도인데 이것도 세무 조사에서 많이 깎으려 하죠 우리 . 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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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이익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중략 제조업 기업과 비교해) . ( ) (… … 

서 모호함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도 보면 단독으로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 

기 위해 층별로 나눠뒀어요 그렇게 해도 세무 당국은 의심을 많이 해요 전문. ( ) .” (

가 K)

◦ 우리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금 있는 부분만이라도 법률을 명확하게 해줬으“

면 좋겠어요 지금은 두루뭉술해요 과세 관청에 소명할 때 법령을 보면 어떤 부. . 

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모호해요 진흥원의 증명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 

신성장동력 세액공제도 법이 바뀌어서 개발 기획서부터 개발 노트를 구비하고 제

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업계는 창의성을 요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관리하지 . ( ) 

않아요 정형화된 포멧이 없어서 업계 전반의 에로사항이에요 전문가 . ( ) .” ( K) 

❏ 전자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가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늘

릴 가능성을 제기함

◦ 또 다른 것이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붙을 예정이에요 그것이 보통 발매하“ . 

는 쪽에 붙이는데 중개하는 쪽에도 붙인다는 거에요 나중에 영업 활동에 대해 . 

법인세를 내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버틸 수 있지만 플. 

랫폼 입장에서 중개하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은 버티기 힘. 

들 거에요 지금의 조세가 기본적으로 레거시 산업 위주이기 때문에 뉴미디어에 . 

대한 고민은 상당히 뒷전인 것 같아요 중략 하지만 인지세와 같은 부분. ( ) … … 

은 새로운 후생 효과를 만들려는 노력인데 중략 저희 입장에서는 소비자 ( ) … …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거죠 전문. .” (

가 H)

조세행정6. 

❏ 세무당국의 현재 다국적기업에 대한 판단이 향후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대해

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함

◦ 세정당국은 현재는 서버까지는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있어요 구글이 쓰는 방식“( ) . 

은 약간 주된 설비가 아니라 현지에 데이터를 복사해두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주. 

된 서버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라고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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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주장하죠 하지만 우리도 해외 사업을 하면 그런 방식을 쓸 수 있기 때문) . 

에 과세 당국의 판단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전문가 ( ) .” ( I)

❏ 유튜브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세를 주문함

◦ 유튜브 매출액의 추정은 가능할 거에요 유튜브가 정확한 자료를 내진 않겠지“( ) . 

만 저희도 광고를 보면 클릭이 몇 번 발생했는지 데이터가 다 있어요 구글도 그 . 

데이터가 없을리가 없는데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요즘 유. 

튜브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해요 분명 누군가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 

어요 중략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 . ( ) .” ( I)… … 

❏ 연결 납세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의견도 피력하였음

◦ 연결 납세 제도가 있는데 인터넷 기업이 많이 사용해요 아무래도 결손이 나는 “ .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이 제도가 약간 실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 100% 

자회사들만 연결 납세가 가능해요 부당행위계상부인은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이. . 

런 부분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 ( I)

❏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함

◦ 또 하나가 외국 납부 세액 공제인데 해외에 진출하면 직접 외국 납부 세액이 “ ( ) 

많아요 로열티를 가져오면서 세액공제를 해야 되는데 법률에 직간접비를 제하도. 

록 되어 있어요 국세청에서 직간접비를 너무 넓게 보고 있어요 모든 개발비 매. . , 

출 원가 탕감비 등을 직간접비로 빼라고 해요 국내 비용까지 빼라고 하는 것은 , . 

말이 안돼요 국세청은 그런 것이 해외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 

냐는 논리에요 전문가 .” ( K) 

❏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한 코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게임 내의 코인이 있어요 유저 들이 게임내 자산인 코인을 사고 그 코인으로 “ . 

아이템을 사죠 일종의 가상 화폐에요 이것을 용역으로 봐야 하는지 재화로 봐야 . . 

하는지 논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부가세는 보통 아이템을 샀을 때 . 

소비했다고 봐야지 코인은 소비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법에서 못 따라오. 

니까 코인을 샀을 때 다 부가세 신고를 해요 코인으로 본인이 안 쓰고 내버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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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부가세를 보수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 

전문가 ( K)

❏ 세무행정 당국이 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함4

을 지적하기도 함

◦ 국세청 조사관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게임을 거의 안 하셔요 그리고 충격적인 “( ) . 

것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게임들이 과거 유명했던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 

와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흰 그런 것부터 이해를 시켜드려야 해요 그. . 

런 부분이 어려워요 인터넷 세대의 조사관들은 이해하지만 아니신 분들은 어려. 

워요 전문가 .” ( K)

❏ 제도 변화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가 필요함도 지적함

◦ 저희가 정보를 얻는 곳이 한정적이에요 인터넷 세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을 “ . ( ) 

보거나 하죠 도움을 구할 곳이 거의 없어요 전문가 . .”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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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문가 심층면접4. 

가 전반적 총괄질문. 

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해주세요1. 4 .

요즘 들어 타다 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포함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도 활2. “ ”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유경제가 초래할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도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이처럼 과거와 다른 새로운 조세환경에서 법조계 및 회계 분야 전문가들이 특히 주3. 

목하고 있는 현상이나 문제점 또는 어려움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 세목별 질문. 

보다 구체적으로 조세정책 관련 향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4. 

시는지 세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득세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 ?

부가세나 관세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 ?

법인세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 ?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설5. ? 

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6. 

고 있는지 아시나요요?

다 중요 이슈별 질문. 

디지털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국제조세의 측면에서 법인세 사각지대의 발생과 다7. 

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프랑스가 . 

디지털세를 도입했는데요 이처럼 국가가 단독으로 과세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세 관련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또한 이 문제를 8. ? 

얼마나 시급하게 여기고 있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도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국가간 조세조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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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과세권 의 배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 10. (taxing rights)

같습니까 이중과세의 문제도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 , 

어가야 할까요?

요새 유튜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유저가 콘텐11. . 

츠를 생산하는데 이는 종전의 생산양식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 . 

과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 기타 질문. 

최근에 플래폼 사업자 및 기업의 과세 관련 쟁송과 관련하여 언급해 주실 내용12. IT 

들이 있으시면 사례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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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조계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요약. 

❏ 현재 조세상 쟁점을 유발하는 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은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4

로 이에 대한 과세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납, 

세협력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 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조세 환경의 변화의 가장 큰 키워드는 플랫폼인 것 같“4

다 최근 제가 조사했던 곳이 아 라는 플랫폼이다 이 사업 구조가 온라인 플. XX . 

랫폼 사업자가 있고 이용자가 있다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 플랫폼은 외국 법인인 . 

경우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 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슈인 것 같

다 전문가 변호사.” ( C )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경우 납세 협력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최근 구글 세“ , 

무 조사의 경우 유투브 크리에이터들이 소득 신고를 안 했었다 이들이 인식이 . 

없다는 것이다 각 플랫폼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들이 차 산업 혁명에 . , , 4

따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납세 순응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전반적

인 느낌이다 소득세든 부가세든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신고제이다 신고제의 기본. . 

은 전통적인 제조 사업인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데 납세의식이 

별로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계도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법이 들. 

어온 것이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밖에 없다 전통적인 사업에 추가해. 

서 과세 관청이나 기재부에서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전문가 변호사” ( C )

❏ 플랫폼 사업자의 소득파악에 대해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조계전문가는 현행 소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

◦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소득세가 맞는데 법률적으로 허점“ ( ) ....(

이 있지 않는지 꼭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법을 소득이 있으면 과세라?)... . 20% 

법조계 전문가들은 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조세상의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4 , , 

공유 경제 등의 비즈니스에서 주로 파생되는 문제라고 지적,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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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들 수 있다 물론 위헌이겠지만 세법을 만들 때 아주 포괄적으로 만들면 아. , 

무도 못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 물론 위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아. . 

주 복잡하게 만들면 사업소득은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기타소득은 열거해 놨으니, 

일단 난 사업소득은 아니다 라고 하면 기타소득으로 간다 기타 소득 중 사례금. 

이라는 것이 있으니 국세청은 이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때부터는 서로 의견 대립. 

이 생길 수 있다 회계사. ”(S )

❏ 공유경제 사업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 거래세와 소득세의 관점에서 부과해야 한

다는 의견을 가지 사례인 타다 와 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2 < > <Air B&B>

◦  공유경제는 플레이어 간에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는 거래세와 소득세의 관점에“

서 거둬야 한다 거래는 부가가치세인데 예를 들어 타다가 손님한테 만원을 받아. 

서 구천원은 드라이버 주고 천원은 자기가 가진 경우 타다의 매출을 만원으로 보

면 이윤이 천원이다 그럼 부가세 천원이다 하지만 매출액을 천원으로 보면 부가. . 

세 백원만 내면 된다 소득세는 쉬워질 수 있다 드라이버는 타다에 의해 소득이 . . 

다 포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타다 자체의 경우도 장부를 쓸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잘못하면 타다를 망하게 할 수 있다 타다는 중. . 

간에 수수료만 자기 매출이라 생각했지만 국세청은 총액이라고 보면 타다는 부가

세를 못 내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은 미리 해결되어야 된다 회계사. .” (S )

◦ 에어 비앤비는 중개 용역이니까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아무리 봐“ 10% . 

도 초빙사업자라고 생각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역시 에어 비앤. 

비의 소득도 문제가 된다 한국 사람이 집을 렌트 해 뒀는데 누가 왔다 그러면 . 

에어 비앤비한테 돈을 주고 제가 렌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에어 비앤비에 사업 

소득이다 그러면 사업장이 없어서 과세를 못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에어 비앤비. 

가 한국 사람을 통해 고정 사업장을 만들고 사업을 한 거다 하면 고정 사업장 과

세가 된다 그건 아니다 에어 비앤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플랫폼 비지니스를 이. 

용하고 내가 이용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이러면 원천 징수 문제가 된다 조세 조. 

약에 의해 원천 조세 를 떼고 줬어야 하는데 안 떼고 준 것이다 그럼 조세15% . 

를 포탈한 사람이 된다 수많은 우리나라 에어 비앤비 사용자는 조세 포탈한 사. 

람들이 된다 이런 불확실성 국내 공유 경제도 불확실하지만 그건 국세청이 유권. , 

해석을 내면 되지만 해외 사업자가 포함된 공유 경제는 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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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야 해외 사업자를 기반으로 한 공유 사업이 국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이다 회계사.” (S )

❏ 해외업체들의  미등록 특허 사용료 에 대한 것이 현재 쟁송단계는 아니지만 < >

국세청의 조사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문제의 본질은 특허권 침해에 따른 배상금이 미국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인데 “( )... 

국내에서 지급한 보상 대가가 국내 원천 소득이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등록하....(

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 과세는 어떻게 하는지 조세 관청에서는 특허권 속?)...

지주의와 사용개념을 연결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건 특허법상 개념이고 세법에. 

서는 도 사용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국내 원천 소득이고 세법 개정actual use . , 

안도 나왔다 예전의 사용 간주 규정도 내국 세법에 국내 원천 소득의 하나로 두. 

겠다는 이슈가 있다 변호사.” (C )

◦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특허권의 청구항들이 기업의 비밀인데 “

등록하면 유출된다고 본다 한국에 경쟁 사업자가 있다면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영역에서는 굳이 등록을 . 

할 이유가 없다 변호사.”(C )

❏ 해외 기업의 조세관련 소송에서 핵심적인 쟁정사항은 고정사업장 관련 건인IT 

데 이는 한국과 미국만의 조세조약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의 경우 M 5

개 세액항목에 총 천억원 정도의 소송건이 진행중이라고 대답함2

◦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이슈가 있었다 일본 대법원도 프린트 업체의 특허권 침해“ . 

에 따른 사용료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 

았다 일본은 조세조약을 개정해서 로열티 과세 부분을 대부분 뺐다 우리나라만 . . 

유독 예전 기술 수입국 입장에서 유지하던 원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하는 문제이다 변호사”(C )

◦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논리에 반대하는 논거를 무엇을 들고 있는가“( ?)...significant 

개념이 확실히 도입되지 않았다 데이터 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과digital presence ....

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능을 보아야 한다 고정 사업장의 요건은 가지가 . . 3

있다 고정성 개념이 있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기능성 요건으로 그 . 

것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 활동이어야 한다 변호사.”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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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논의하는 것은 고정성 개념은 인정되지만 처분권한이 있는 지 여부이다“ . 

이 설비들은 자회사의 소유이다 자회사 수익에 대해서는 수수료 받는 것으로 법. 

인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독립 기업의 원칙에 따라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 

설비들은 자회사의 것이지 미국의 본사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프트....

웨어 개발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된 사업활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방

어 논리이다 변호사” (C )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할 때 해외기업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와 비슷한 문제가 발

생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많지는 않지만 최근 인 사의 올림픽 XXX

개발 사업의 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대답하였음

◦ 최근에 인 가 일본에 가서 도쿄 올림픽 조직위와 같이 플랫폼을 만들고 상“ XXX

주 인력들이 있고 커뮤니케이션하는데 티케팅 개발 용역 대가를 얻었는데 이것이 

일본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소득세 대상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 

가 되었다 변호사.”(C )

기존의 법체계와 새로운 조세환경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세제 도입 및 그에 따른 4. 

기존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음

❏ 프로젝트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구하였는데 과세권 배분의 문OECD BEPS 

제는 의 합의안을 기다려봐야 하고 세원잠식에 관한 것은 국내 세법의 영OECD

역이므로 크게 논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논의에서 나오는 건 크게 가지이다 과세권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BEPS 2 . 

히 의 경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마케팅 인텐저블을 digital economy

기준으로 해야한다 유럽은 사용자 참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인도는 significant 

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세원 잠식에 관presence . 

한 것이다 두 가지 축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국내 세법. 

의 영역이어서 여기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는다 변호사” (C )

❏ 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세목이 4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조 전문가는 법인소득세와 부가세가 될 것이라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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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함

◦ 소득세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 과세권 배분 기준이 문제가 되고 부가세는 “ PE ,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년에 도입이 B2C , 2014

되었는데 이번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공유 경제가 중계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런 .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슈들이 와 를 어떻게 구분할 것B2B B2C

이냐 이용자가 아마존 웹서비스 사이트 가보시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 

그럴 경우 이용자가 몇 만 명 되는데 개인 사업인지 일일이 알아보는 것이 실무

적으로 문제가 된다 변호사.” (C )

❏ 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4

한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법조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고 대답함

◦ 기재부의 실무자들과 여러 번 토론도 해봤지만 우리나라는 앞서가지 않겠다“( ) ...

는 입장이다 네이버 라인 카카오 등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과세를 했을 때 한시. , 

적인 과세를 해도 우리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 동남아에 많이 진출해 .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변호사.” (C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와 영국의 우회이익세 등에 대한 5.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음

❏ 프랑스에서 최근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 도입과 같이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

해 일국 단독으로 과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중과세의 문제가 

초래되어 국가간 조세조약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답함

◦ 프랑스의 경우 납부된 것을 법인세 기 납부된 것으로 봐준다 그런 방식으“ 3% . 

로 프랑스 내에서는 이중 과세를 해소해준다고 하는데 거주지국 관점에서는 아마

존이 미국에서 납부하는데 프랑스의 디지털세 를 그 나라에서 법인세라고 하3%

니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해달라고 해도 미국에서 해주지 않는다 변호사.” (C )

◦ 미국 에서 이걸 보고 이 짜리는 미국 프랑스 조세 조약에 없는 것이니까 “ IRS 3%

현지 비용이지 세금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비용 처리되는 것에 불과하다 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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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늘어나지만 이중 과세가 생긴다 회계사.” (S )

◦ 국가간 조세 조약의 대원칙이 이중 과세 해소를 통해 국제 교류를 촉진하자는 “

것인데 그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 급물살을 . 

타는 것이 미국의 절충안으로 가져온 마케팅 인텐저블 방식이다 미국이 합의가 . 

되어야 합의가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다 기본. 

적으로 조세 조약이 소득에 관한 과세여서 매출에 대한 커버를 하지 않는다 매. 

출에 대한 커버가 잘 될 지가 의문이다 변호사.” (C )

❏ 영국에서 도입한 우회이익세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전가격 과세쪽으로 다 (TP) 

집어 넣었다고 한 기재부 세제실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더니 이는 법인세

에 특별 조문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음

◦ 우회이익세는 별도의 세목을 만들 것이냐 법인세에 특별 조문을 둘 것이냐는 문“

제가 있는데 후자의 입장인 것이다 기존 법인세와 세율이 다르면 과연 법인세라. 

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전가격을 예전에는 상당히 형식적으. 

로 운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국세청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

다 회계사.” (S )

◦ 이번 과세 개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국세청의 협상력을 높혀 주었다고 “ TP 

생각한다 협상은 결국 중간에서 만나야 하는데 결국 납세자는 . cost plus markup

인데 을 였지만 까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국세청은 잔여이익 분할markup 5% 8%

법이라는 입장이다 새로 도입된 것을 적용하면 국세청이 이전보다 더 큰 금액에. 

서 출발할 수도 있다 금액적 관점에서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회계. .”(S 

사)

향후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음6. 

❏ 세법개정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제안과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 지

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게 하느냐 

이며 그 보다 공정경쟁에 대한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대답함

◦ 박 의원님이나  장 의원님도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그 분“ XX XX . 

들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같다 공정한 경쟁을 하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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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것인데 공정한 경쟁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조세는 .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위

험하다고 생각한다 회계사.”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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